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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및	해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용	실태를	살

핀다.	이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일부	경우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노예화	사례일	수	있다.			

2.	 본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48/141호와	인권이사회	결의	25/25호에	의거하여	유엔	인권최고

대표에	부여된	위임권한을	근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두	결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살피고,	책임	규명을	증진하

며,	유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평	확대	노력을	통해	해당국	내	상황

에	대한	대중	인식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3.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광범위한	강제노동	동원에	기대어	제품을	생산하고	공

공	사업을	운영하며	외화를	벌어들여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을	다룬다.	강제노동은	또

한	정치적	강압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과	함께	사상	주입	및	자기	비판이	체

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는	통제의	수단이며	정치	제도와	지도층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다.1	본	보고서는	광범위하게	조직되는	강제노동이	개인의	삶에	거의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데,	군	징집병,	국영	기업소	노동자,	노력	동원되는	학생,	“돌

격대”	동원	대상자2,	해당국	내	감옥	및	로동단련대의	수감자,	인민반3이나	여성동맹	및	청년동

맹	등	단체를	통해	동원되는	이들,	해외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남녀	성인,	때로는	아동이	동원되

는	작업은	주로	건설업,	농업,	벌목업,	광업	부문으로,	노동	강도가	세고	고되며	위험한	작업이	

빈번하다.

4.	 본	보고서는	인권이사회에서	위임권한을	부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가	2014년	2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4	본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상

당수	인용하여,	강제노동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피해

1　 2014년 2월 7일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상세보고서(A/HRC/25/CRP.1)” 문단 801 및 

문단 1082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20년 10월 14일 제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A/75/388)” 문단 21-36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2　 돌격대라는 용어는 고무적으로 생산적이며 열정적인 노동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나왔다. 돌격대는 여단, 대대, 중대 등 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완수하도록 임시로 결성된 노동자 집단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3　 인민반이라는 용어는 “주민 집단”을 뜻하는데, 이웃간 상호 감시가 이뤄지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의무적으로 모두가 인민반에 속하게 된다.   

4　 모든 정보는 보안이 유지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중앙 정보 및 증거 저장소에 저장된다. 이는 인권이사회 결의 A/HRC/

RES/34/24(2017년 4월 3일)에 따른 것으로, 해당 내용은 문단 12에 명시되어 있다.

Ⅰ.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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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신의	경험과	고통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대

되길	기대한다.	보고서	말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제노동	관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

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아울러	국제공동체가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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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인권법은	경제	생산,	교환	및	분배에	있어서	국가가	특정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

지	않는다.5	다만	국가가	관할권	하의	국민들에게	권한을	발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규정한다.	가령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노예제,	예속	상태	및	강제노동으로

부터	모두가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공정한	임금,	합당한	

범위	내의	근무	시간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공정하고	유리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6		

ⅰ) 강제노동 금지 

6.	 모든	이들은	노동권을	보장받는다.	이는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일을	하면서	생계

를	꾸릴	기회를	포함하며,	어느	누구도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

약”)을	비준했기에	이러한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7.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이행을	살피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강

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라는	용어는	한편으로는	형사적	제재의	수단으로	(특히	강압적이거나	

착취적이거나	혹은	지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부터,	개인이	지시받은	작업을	수행

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조건에서	이뤄지는	정도가	덜한	노동까지의	범위

를	아우른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3(c)(iv)항에

서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속하는	작업	또는	역무는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라는	용어에	포함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2조 1항과 관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3호 (당사국 의무의 

본질) 문단 8.  

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7조 및 제10조 3항,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아동권리협약 제32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인정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8조.  

7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3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6조 1항 및 제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8호 문단 9, 인종차별철페협약 제5조 e(i)항, 강제 및 강요된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제29호) 및 

그 의정서(2014년),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05호 제1조 및 2조,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즉각 

철폐할 것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99년, 제182호) 제1조 및 제3조 (a)항,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1조 2, 3, 4항, 세계인권선언 제4조, 23조 및 24조. 국제노동기구가 (제86차 국제노동총회(1998)에서 채택하고 제110차 

총회(2022)에서 개정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에 명시한 다섯 가지 원칙 중 두 가지는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 

철폐” 및 “아동 노동의 효과적 철폐”이다. 해당 원칙은 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호 또는 105호를 비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에게 적용 가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까지 국제노동기구 헌장을 수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아니다.  

Ⅱ. 강제노동 금지:  
국제법적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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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해당하려면,	해당	노동은	최소한	(a)	예외적인	조치여서는	안되며,	(b)	징벌적인	목적	또는	효과

를	띠어서도	안되고,	(c)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비춰봤을	때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8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강제노동	

정의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출처이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제2조	1항

은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역무”로	정의한다.	강제노동은	공식	경제	또는	비공식	경제	부문인지

와는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고용에서	금지된다.9	가령	국가	당국이	주민을	동원해	농작물을	수

확하도록	강제하거나10	특정	산업	현장으로	강제	파견하거나	건설	작업에	동원하는	등의	사례도	

포함하는데,	이	때	처벌의	위협으로	인해	주민이	해당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11	강제노

동	금지는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	뿐	아니라	인신매매	등의	결과로	민간	부문에서	이뤄지는	강제

적인	업무에도	적용된다.12	

9.	 “처벌의	위협”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노동을	부과하는	강압의	방법을	뜻한다.	이는	형벌	뿐만	아

니라,	고용인이	신분증과	여행증명서를	압수당하거나,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금전적인	불이익

을	받거나	감금당하거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중지,	권리	및	기타	특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13	강압은	노동자가	제시된	일자리를	수락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일을	시작한	이후	채용	당시	합의된	업무가	아닌	것을	하도록	강제되는	방식

으로,	혹은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

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않은	노동은	비자발적인	노동이라고	본

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않고	동시

에	강압적으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된다.14

10.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폐지	협약(1975년,	제105호)은	강제노동의	정의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

는데,	제1조는	당사국이	다음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도

록”	한다.		

8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1036/2001, CCPR/C/85/D/1036/2005.

9　 국제노동기구, Profits and Poverty–The Economics of Forced Labour(강제노동의 경제학—수익과 빈곤), 제네바: 2014, 5쪽.  

1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투르크메니스탄 관련 최종견해 (E/C.12/TKM/CO/2) 문단 23-24,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투르크메니스탄 관련 최종견해 (CCPR/C/TKM/CO/2) 문단 27,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조사 편람(Hard to see, 

harder to count)(2012) 168쪽. 

1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8호 문단 34.

12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

13　 국제노동기구, Combating forced labour–A handbook for employers and businesses(강제노동 철폐—고용주와 사업체를 

위한 편람), 제네바: 2008 5-12쪽.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2005년 10월 31일 채택한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1036/2001 (Faure v. Australia) 문단 7.5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라는 용어의 경우, 개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 특히 강압적이거나 착취적이거나 혹은 지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개인이 지시받은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에게 처벌을 가하는 조건에서 이뤄지는 노동까지 여러 형태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14　 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Forced Labour and Forced Marriage(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전세계 추정치: 

강제노동과 강제혼), 국제노동기구, Walk Free(워크프리재단), 국제이주기구, 2022년 9월,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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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제도에	사상적

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b)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c)			노동규율의	수단

(d)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e)			인종	·	사회	·	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11.	 어떠한	관행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데	참조하도록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에	대

한	지표를	마련했다.	해당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취약함	악용	

-		신분증	압수	

-		기만	

-		임금	체불		

-		이동	제한	

-		채무에	따른	예속	

-		소외	

-		착취적인	근로	및	거주	환경	

-		신체	폭력	및	성폭력	

-		과도한	초과근무	

-		협박	15	

“특정	상황에서는	단	하나의	지표만	존재하더라도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경우일	수	있다.	그	외	

경우라면	여러	지표들이	함께	드러날	때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지표가	존재

하는지	살펴야	한다.	대체로	11개의	지표는	강제노동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를	가리키기	때

문에,	이를	근거로	개별	노동자가	강제노동	범죄의	피해자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16

		

12.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지침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따라,	강제	및	강요된	노동을	금지

해야	하는	국가의	인권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1년	시

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해당	규약	제8조	3(a)항은	“어느	누구도	강제노

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언급하며,	이어서	다음을	명시한다.				

“(b)	3(a)항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

15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지표, 2012. 

16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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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ⅱ)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17

(ⅲ)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18

(ⅳ)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의	제2조	2항에서	명시하는	예외	사항과	유사하다.19			

13.	 본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에서	수집한	진술을	제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제도적으로	이뤄

지는	강제노동이	앞서	언급한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해당

국	내	강제노동에는	국가	배정	직장,	군	징집,	돌격대	배치,	인민반	동원뿐	아니라	구금	시설	내	

노동과	해외	노동이	포함된다.	

14.	 아동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기	쉽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발생한	훼손이	불가능한	의무를	포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한	인권	의무를	갖는다.20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을	모두	아동으로	정의한다.	아동권리

협약	제32조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

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

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21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제

182호)	또한	18세	미만의	모든	이들을	아동이라	정의하며,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이라는	용어

가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으로서,	아동매매	및	밀매,	채무를	담보로	한	

노동,	농노	및	무력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아동을	강제	또는	의무적으로	징용하는	것을	포함한	

강제	및	의무	노동”뿐	아니라,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17　 국제노동기구 General Survey(일반조사), Eradication of forced labour(강제노동 철폐), 2007, 문단 43-46 및 문단 89-95 . 

18　 국제노동기구 General Survey(일반조사), Eradication of forced labour(강제노동 철폐), 2007, 문단 62-64 참조.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1조 (4)항.

19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협약(제29호) 제2조 (2)항: “이 협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역무, (b)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동 또는 역무, (c)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행해지며, 사인, 회사 또는 단체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법원 판결의 결과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역무, (d)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의 

경우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짐승이나 곤충류 혹은 식물류의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 기타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같은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 또는 역무, (e) 공동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하여 주민에 의해 수행되고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소규모의 공동체 역무.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는 이러한 역무의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 받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

2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에는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포함하여 아동 권리는 언제나 

적용된다고 간주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29호의 각주 5번.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제10조 3항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 규약에 따른 법적 의무가 있다.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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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가리킨다고	명시한다.22	

ⅱ) 노예제 및 예속 상태 금지 

15.	 강제노동	문제는	국제인권법상	노예제	및	예속	상태를	금지하는	국가	의무도	상기시킨다.	강제

노동은	예속	상태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노예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흔하다.23	그러나	국

제법상	강제노동에는	노예제나	예속	상태와	구별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비자발성은	노예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유권은	노예제의	요건에	해당된다.24	반대로	정의상	강제노동은	비

자발적이지만	반드시	소유권이	드러날	필요는	없다.25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된	노동이라	하더라

도	고용인이	노동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자유가	없다면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16.	 노예	협약(1926년)은	제1조에서	노예제란	“소유권	행사에	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

배를	받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제4조는	“어느	누구

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

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

된다”고	말하며,	동	규약	제4조	(2)항은	해당	조항은	훼손이	불가하다고	명시한다.	국제관습법	

또한	노예제	및	노예제와	같은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국제사법재판소도	노예제로부터의	

보호를	“인권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두에	대해(erga	omnes)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사례로	언급한다.	즉,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26			

17.	 노예제	및	예속	상태는	차별에	뿌리를	두며,	여러	인권을	부정하는	상황을	동반한다.	가령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신체적	무결성에	대한	권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노조에	대한	권리,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보건	및	교육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27

18.	 현대판	노예	제도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i)	한	명	혹은	복수의	사람을	대상

으로	자신의	일부	혹은	전체	권한	혹은	소유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해당인을	노예로	종속시킨	경

우,	ii)	강압을	통해	사람이	작업	또는	역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시에	여러	형태의	자유를	심각

22　 국제노동기구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제182호), 제2조 및 3조. 

23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24/43 문단 32. David Weissbrodt 과 Anti-Slavery International이 작성한 

Abolishing Slavery and its Contemporary Forms (노예제 및 현대판 노예제의 철폐) (HR/PUB/02/4), 문단 36.

24　 유럽인권재판소, M. and Others v. Italy and Bulgaria 사건, 문단 149. (“유럽인권재판소는 Siliadin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4조에 따른 “노예제”의 범위를 고려할 때 노예 협약(1926)에 명시된 전통적인 노예제의 정의를 참조했다. 즉, 개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해당 개인의 지위를 “대상”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Siliadin v. France (no. 73316/01), 문단 122, 

ECHR 2005-VII)”).

25　 유럽인권재판소, M. and Others v. Italy and Bulgaria 사건, 문단 161-62.

26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Belgium v. Spain),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71년 2월 5일. 

27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15/20 문단 23-24, 문단 36-38, 문단 48-50, 문단 69-72. David Weissbrodt 과 

Anti-Slavery International이 작성한 Abolishing Slavery and its Contemporary Forms (노예제 및 현대판 노예제의 철폐) (HR/

PUB/02/4) 문단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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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한하는	식으로	해당인을	예속	상태에	놓은	경우,28	iii)	국가공무원이	한	명	혹은	복수의	

사람을	“현대판	노예”의	상태에	놓거나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관행에	참여,	선동,	동의	또는	묵

인한	경우에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29	

19.	 아울러	국가가	민간	행위자	혹은	단체에	의한	노예제	및	노예	상태를	방지30	및	금지하는데	적절

한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때	적절한	조치란	현상의	범

죄화,	일관된	법률	적용,	피해자	파악,	가해자	조사	및	소추,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해소와	동시

에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1

20.	 현대적	맥락에서	노예제와	예속	상태	간	경계는	분명하지	않고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통제	및	

권한의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	노예제는	소유권의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폐지된	법적	소유권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타인을	대상으로	소유권과	유사한	혹은	소유권에	부

속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	생활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32	소유권에	부속되는	권한이라	

함은	“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방식으로	해당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동시에	해당인

을	이용,	관리,	수익	목적으로	활용,	이전	혹은	제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착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33	이러한	맥락에서	통제는	소유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통

제가	특정	기간	동안	물건을	통제하는	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그	기한은	노예화	대상	개인의	

관점에서는	가늠이	어렵다.34	

21.	 반면	예속	상태의	경우	노예제와	여러	특징을	공유하지만,	소유권	혹은	소유의	요건은	필요치	

않다.	예속은	가사	노동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피해자가	가해자에

게	과하게	의존적이어서	착취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35	여기에	더해	“의존성은	경제적	요인,	

이동의	자유	부재	및	신체	및	정신적	학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36

28　 앞선 각주에 언급된 Siliadin v. France 사건 문단 124: “해당 사안에 대한 판례법을 고려하여 유럽인권협약의 목적상 ‘예속 

상태’는 강압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의미하며, 상기 언급된 ‘노예제’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29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6/43 문단 12.

30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1930년)의 의정서 P029(2014년) 및 강제노동 (추가 조치) R203 권고, 2014.

31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6/43, 문단 12. 상동. 

32　 상동, 문단 9. 노예제, 노예 무역 및 기타 형태의 예속 상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E/2357 (1953년 1월 27일) 28쪽. 해당 

사무총장 보고서는 소유권에 따라오는 권한을 여섯 가지로 설명했다: “1. 노예 상태에 있는 개인이 구매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2. 

주인이 노예 상태의 개인을 절대적 방식으로, 특히 작업 역량을 사용할 수 있는데, 법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제한 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3. 노예 상태에 있는 개인의 노동 결과물이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없이 주인의 재산이 된다. 4. 노예 상태에 

있는 개인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5. 노예 상태가 영속적이다. 즉, 노예 상태에 놓인 개인의 의지로 노예 상태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6. 노예 상태에 있는 개인이 노예 상태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후손도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된다.”

33　 Members of the Research Network on the Legal Parameters of Slavery (노예제의 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구성원), “2012 Bellagio Harvard Guidelines on the Legal Parameters of Slavery (2012 노예제의 법적 기준에 관한 벨라지오 

하버드 지침)”. J. Allain (ed.), The Legal Understanding of Slavery: From the Historical to the Contemporary (노예제에 대한 

법적 이해: 과거부터 현대까지)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지침 2.

34　 상동, 지침 3.

35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9/52, 문단 13.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최종견해: 카자흐스탄, CCPR/C/KAZ/

CO/2, 문단 36(b): “가사노예, 담보노동, 강제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관행은 당사국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범죄화했다.”

36　 상동, 문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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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노동이	어떤	경우에는	예속	상태와	노예제의	특

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개인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이	제한되

고,	24시간	감시가	이뤄지는	구금	시설,	돌격대,	해외	노동,	또한	일부	군	징집시	강제노동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ⅲ)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노예화 

23.	 국제인권법상	노예제와	예속	상태	금지와	더불어	구금	시설	내	강제노동	관행을	고려할	경우,	

국제형사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로마	규정은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한다.	로마	규정은	1926년과	1956년	노

예	협약에	명시된	노예제	정의를	고수하는데,	노예화는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	...	”라고	정의한다.37	강제노동은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38	구유고슬라

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재판부는	Kunarac	판결에서	국제	범죄로서의	노예화의	요소로	“개인

의	이동	통제,	신체적	환경	통제,	심리적	통제,	탈출을	방지	혹은	단념하도록	하는	조치,	무력,	무

력의	위협	혹은	강압,	기간,	독점권	행사,	잔인한	대우	및	학대,	성적	통제,	강제노동”을	포함시켰

다.39	

25.	 국제형사재판소가	발간한	“범죄구성요건”에	따르면,40	다음의	경우를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

화라고	본다.	

1.	가해자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을	

그	사람을	구매,	판매,	제공	또는	물물교환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으

로	행사했다.41	

2.	해당	행위가	민간인	집단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으로	자행된	공격의	일부로	

행해졌다.	

3.	가해자는	민간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인	점을	인

식했거나	이를	의도했다.	

37　 제7조 (2)(c)항, 반인도범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행위이다.” 해당 정의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다음 판례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Kunarac, ICTY T. Ch. II 

(2001년 2월 22일) 문단 539 및 Krnojelac, ICTY T. Ch. II (2002년 3월 15일), 문단 353.   

38　 https://www.icc-cpi.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Elements-of-Crimes.pdf, 범죄구성요건, 국제형사재판소(2013), 

각주 11호.

39　 Kunarac et al., ICTY A. Ch., 2002년 6월 12일, 문단 119. 

40　 https://www.icc-cpi.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Elements-of-Crimes.pdf, 범죄구성요건 4쪽.   

41　 이러한 자유의 박탈은 일부 상황에서 강제노동을 요구하거나 혹은 개인을 노예 상태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 철폐에 관한 보충 협약(1956년)에 정의되어 있다. 범죄구성요건으로 언급된 

행위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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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판례에서	볼	수	있듯,	노예화는	흔히	강제노동을	수반한다.	

“고문	없이도	노예제가	존재할	수	있다.	노예에게	제대로	된	의식주가	보장될	수는	있으

나,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강제로	구속된	상태로	자유를	박탈당했다면	여전히	

노예이다.	학대의	모든	증거를	차치하고,	굶주림,	구타	및	기타	야만적인	행위에	눈감아주

더라도,	보상이	없는	강제적인	노동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노예라는	현실은	자명하다.	자

애로운	노예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자발적인	예속	상태는	인도적	대우를	통해	조절한

다	하더라도	여전히	노예제이다.”	42	

27.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의	판례는	또한	개인에	대한	소유권이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의	기본적

인	요건라고	강조한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감옥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	제도와	

분명히	유사점이	있다.	

“재판부는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제가	프놈	크라올	보안소(Phnom	Kraol	Security	

Centre)에서	자행됐다고	결론냈다.	이는	당의	이득을	위하여	수감자를	경제적으로	착

취하는	엄격한	의무	노동이	제도적으로	존재했고,	수감자가	보상을	받았는지	또는	일

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재하며,	수감자는	옹카르

(Angkar)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정서적	학대를	당했

고,	보안소	관계자는	시설	내	수감자	이동을	결정하고	수감	기간	동안	이들의	물리적	환

경을	통제하고,	수감자의	도주를	예방하거나	저지하고자	항상	감시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황은	수감자가	일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여	이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위	기술한	상황으로	보건대,	보안소	관계자가	수감자에	대해	가진	소유권에	부

속된	권한을	행사했기에	노예제라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고,	아울러	강제노

동	제도를	집행한	수단과	수감자의	권리를	계속해서	예속시킨	점에서	이러한	권한을	의

도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43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가	적용한	노예제의	정의는	로마	규정에서	

제시하는	노예화	범죄의	정의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의	

판례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개인에	대한	소유권에	통상적으로	부속되는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는	노예제에	

해당될	수	있다.44	강제노동의	추출이	만약	피해자의	법적	인격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42　 Kunarac 항소 판결 문단 123, US v Oswald Pohl and Others 사건 인용, 1947년 11월 3일 판결, Trials of War Criminals 

Before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s under Control Council No. 10, Vol 5, (1997) (뉘른베르크 군사 법정에서 열린 전범 대상 

재판) (이후 “Pohl Judgment”), 958- 970쪽.

43　 항소 판결, Case 002/02, ECCC, 23. 12.2022, Doc. No. F76, 문단 823.

44　 로마 규정, 제7조 (2)(c)항;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IT-96-23/1,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2001년 

2월 22일 판결, 문단 539; Prosecutor v. Kunarac, Kovac and Vukovic, IT-96-23-A, 2002년 6월 12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부, 문단 117; Prosecutor v Taylor, SCSL-03-01-T,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재판부, 2012년 5월 18일 판결, 

문단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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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요인을	동반한	경우,	노예화에	해당될	수	있다.45	구금	혹은	감금,	피해자의	자율성에	

대한	통제	정도,	도주를	예방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수단	등	선택의	자유	혹은	이동의	자

유,	무력에	대한	공포,	권력	남용,	강제노동의	기간,	조건	및	강도,	피해자의	취약	정도,	가

혹한	대우	및	학대	노출,	성생활의	강력한	통제	등이	관련된	상황이	될	수	있다.”	46

ⅳ) 강제노동과 관련된 기타 인권 침해  

29.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노동을	고려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중,	보호	및	실현할	

의무가	있는	여러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살펴야	한다.47	강제된	작업의	종류,	해당	작업이	

수행되는	환경,	노동자	대우와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노동과	관련된	권

리를	제시한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에	더하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노동할	권

리,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

이	존엄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

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들	권리	자체도	의미가	있으며,	또한	개인을	강제노

동과	노예제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81년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6,	7,	8조는	앞

서	언급한	권리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룬다.	제6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

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당사국은	해당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

록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	계획을	포함한	제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제7조

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을	누릴	권리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공정한	임금,	안전하고	건강

한	근로	조건,	동등한	승진	기회,	휴식·여가	및	근로	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적인	유급	휴일을	

언급한다.	제8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

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설명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법

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일부로	여겨진다.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서	언급한	인권	의무를	상당	부분	국내법에	반영했고,	이는	별첨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	제시된	진술이	묘사한	전국적으로	제도화된	국가	주

45　 범죄구성요건 참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 1차 회기, 2002년 9월 3-10일, 제7조 (2)(c)항, 각주 10;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IT-96-23/1,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 2001년 2월 22일 판결, 문단 541;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A, 2002년 6월 12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 재판부, 문단 117; Prosecutor 

v. Taylor, SCSL-03-1-T,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재판부, 2012년 4월 26일 판결, 문단 448.

46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A,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 재판부, 2002년 6월 12일 판결, 문단 119;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IT-96-23/1,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 2001년 2월 22일 판결, 문단 542 및 

543; Prosecutor v. Taylor, SCSL-03-1-T,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재판부, 2012년 4월 26일 판결, 문단 447. 조사위원회 보고서, 

A/HRC/25/63, 문단 1048.

47　 강제노동 요소를 고려하는 데 있어, 유럽 인권 제도는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이뤄지는 작업 요소에 더하여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수반하는 작업으로 설명한다. 가령 X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을 참조(Application No. 4653/70), 

유럽인권위원회(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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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강제노동의	경우	현실에서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특징을	드

러낸다.48	

48　 국제 및 국내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별첨 1과 별첨 2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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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해	현재	대한민

국에	거주하는	강제노동	피해자	및	목격자를	대상으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한	심층	면

담	183건을	포함하여	여러	정보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공

개한	정보,	유엔	인권조약체	최종견해와	비정부기구	발간	보고서를	포함하여	공개된	정보도	참

고했다.	

33.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를	위한	모든	면담	및	의견	청취	활동을	자체적인	표준	관행	및	

방법론에	따라	수행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고	모니터링	및	조사	시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적용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	수행	시	성인지	감수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접

근했고,	정보	출처의	기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면담	전·후	및	면담	중	필요한	모든	보호	규정을	

적용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면담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한	후	면담대상자가	제시한	정보를	공개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동의를	구했

다.	보고서	본문에	포함한	피해자	인용구에	더하여,	별첨	3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에

서	2023년	사이	면담한	이탈자	진술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여	실었다.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접근이	불가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강제노동	및	기타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와	진술을	확증하거나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다만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대상자의	신뢰성	및	신빙성,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유

사한	사실관계	및	유형과	관련된	진술간	일관성,	기타	출처로부터	수집한	정보와의	일관성을	평

가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독립적으로	수행한	183개	면담이	가해혐의자	및	방법에	있어서	

강제노동이라는	일관된	양상을	드러내며	일부	사례에서는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에도	이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	때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타	단체가	수집한	여러	정보와도	견주어	

검토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론지었다.	

35.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	발간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보고서를	전달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견해를	구했다.	

Ⅲ.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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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금 시설 내 노동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감옥	및	기타	구금	시설은	해당국	경제가	굴러가도록	돕는	강제노

동을	대량으로	제공한다.	(노동을	통해	구금자가	저지른	“경범죄”에	대해	“교양”을	시키는	의도

로	운영되는)	로동단련대,	(노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구금자를	“교화”시키는	의도로	운영되

는)	교화소,	(미결구금시설인)	집결소,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구금된	이들의	삶은	강제노

동으로	점철되어	있다.49	

37.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불법	월경”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된	이후	구금된	

채	강제노동을	수행해야	했던	100명	이상의	여성과	면담을	진행했다.	불법	월경죄로	구금되어	

강제노동을	수행한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은데,	이는	기혼	여성이	보다	자유롭게	국

가가	배정한	직장을	그만두고	소규모	상행위를	통해	가계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혼	여성은	국경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상당히	위험한	이동이	가능한	기회가	보다	많으며,	강제결혼이나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

매매를	당할	위험에도	노출된다.50	여성은	구금	상태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에	따른	폭력과	

젠더에	따른	신체	및	언어적	폭력을	겪고,	생리대를	포함하여	여성	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접근이	거부되며,	강제	낙태를	포함하여	성	및	재생산	보건	및	권리가	침해되고,	젠더에	따른	보

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51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과	행정법은	노동을	통한	“교양”과	“교화”를	하도록	한다.52	국제	

표준에	따르면,	노동은	수감자의	교정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출소	후	다시	지역사회에	적응

49　 “The Parallel Gulag: North Korea’s ‘An-jeon-bu’ Prison Camps” (또 다른 수용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부 감옥), 

북한인권위원회, 2017; “The Hidden Gulag Second Edition: The Lives and Voices of ‘Those Who are Sent to the Mountains’” 

(감춰진 수용소: ‘산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 북한인권위원회, 2012.   

50　 조사위원회 보고서, A/HRC/25/63, 문단 365, 377, 491.  

51　 구금 시설 내 여성이 겪는 젠더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여전히 고통스럽다 ... ’를 참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0년 7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최종견해, 2017년 11월 8일, CEDAW/C/PRK/CO/2-4, 문단 27.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15)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2011) 제17조.

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노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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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53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넬슨만

델라규칙)은	오늘날	수감자	처우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으로	기능한다.	해당	규칙

에	따르면	수감자에게	“노동	및/또는	사회	복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져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의사	또는	그	밖의	자격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가	수감자의	

신체적·정신적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확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54	실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수감자에게	노동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인권	침해	사례로	들었다.55

39.	 사법부	판단으로	구금된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다.56	가령	청소나	요리와	같이	수감	시설	내	일상적인	작업이나	목표가	설정된	직업	교육과	같

이	수감자의	사회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감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용가능하다.57	

또한	국제	인권	표준은	범죄에	대한	합법적	형벌로	“중노동”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58

4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수감	시설	내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권고59하는데,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	조치	및	형벌도	이에	해당된다.60	넬슨만델라규칙은	교도	

작업이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는데,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	및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말한다.61	따라서	구금	시설	내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하여	국가가	

국제	인권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작업	자체와	처우	및	조건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살피도록	해야	한다.62	국제법상	

53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넬슨만델라규칙), 규칙 4(1).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은 1957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 채택되고, 이후 2015년 넬슨만델라규칙으로 개정 및 채택됐다. 해당 규칙은 국가가 구금 시설 내 처우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참조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수감자 처우를 살피고 점검할 때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비록 국제관습법의 적용은 예외로 

하더라도 넬슨만델라규칙 자체는 국가에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국제 수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넬슨만델라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2010년 10월 25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으로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1018/2008, McCallum v South Africa 사건, 문단 6.8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에 근거하여 대우받아야 한다.”). 2005년 3월 17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으로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1134/2002, Fongum Gorji-Dinka v Cameroon 사건, 문단 5.2; 2007년 7월 20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1173/2003, Benhadj v Algeria 사건, 문단 8.5; 1997년 7월 28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으로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632/1995, Potter v New Zealand 사건, 문단 6.3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해석에 유의미한 지침”이라고 해당 규칙을 언급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최종견해: 영국, 

CCPR/C/79/Add.55, 문단 24. 

54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96(1).

55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797/1998, Lobban v Jamaica 사건, 2004년 3월 16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 채택한 

의견, 문단 8.1.

56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3)(c)(i)항; 강제 및 강압적인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30년, 제29호), 문단 2(2)(c). 

57　 M.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해설), (NP Engel: Kehl, 2005) 205쪽.

58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3)(b)항.   

5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시리아, E/C.12/1/Add.63, 문단 34.

6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아제르바이잔, E/C.12/1/Add.104, 문단 45.

61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97(1). 

6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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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의	금지는	절대적이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외(derogation)로	여겨질	수	없다.63	

41.	 국제형사법도	어떤	작업이	강제노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구금	시설	내	처우와	환

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령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재판부는	Krnojelac	

판결에서	심각하게	과밀화된	환경,	개탄스러운	위생	상태,	충분치	않은	식량,	잠긴	문,	빈번한	구

타,	정신적	학대,	가혹한	거주	환경으로	인해	수감자가	작업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

기	때문에	강제노동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봤다.64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부터	수집

한	다수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국	내	구금	시설	환경과	처우는	앞서	언급한	상황과	유사

하다.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	시설에서	수감자를	징계하거나	작업	할당량을	맞추도록	강요

하고자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앞서	언급한	기준을	어긴	경우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

소는	이러한	폭력을	언급하는	피해자	진술을	기록한	바	있다.	

“옥수수나	고추를	심는	등	수작업을	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땅을	파본	적도	없어

서	속도가	느렸다.	그랬더니	욕을	하고	처벌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다.	항의할	수	없

었다.	맞아도	참는	수밖에	없어서	맞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일은	힘들었는데,	일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농작물을	키우는게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처벌만이	목적이었다.	9월

이	지나면	땅이	얼고	해가	나지	않는다.	언	땅을	파내고	다시	묻었다.	고통스러웠다.	내가	

작업을	안하거나	느리면	나를	때렸지만,	작물은	자라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	65	(남성,	

2015년 66,	교화소)	

43.	 엄격한	업무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경우,	다른	형태의	처벌이	내려진다.	가령	작업량이	추가되

거나	식량을	적게	주거나	혹은	추운	날	강제로	실외에	서	있도록	한다.		

“인조	속눈썹이랑	목걸이	금속	걸쇠를	만드는	반에	배정됐다.	처음	며칠은	교육이었고	그	

다음에는	일일	할당량이	있었다.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맞았다.	밥도	적게	준다.”	67	(남

성,	2011년,	교화소)	

44.	 국가는	수감자를	적절히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아울러	국제인권법에	따라	교도	작업이	비인도

63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7조 및 제10조 (1)항; 인종차별철폐조약 제5조 (b)항; 아동권리협약 제37조 (a) 및 (c).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도록 보장할 적극적인 의무를 지닌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 논평 20호 문단 2와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1 참조. 이러한 의무의 절대적 성격에 있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4조 (2)항 참조; 고문방지협약 제2조 (2)항과 

(3)항, 제16조,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2호, 문단 1 및 문단 5.

64　 Krnojelac, ICTY T. Ch. II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2002년 3월 15일, 문단 193-5. 

65　 KOR/21/0027.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이와 같은 형식의 일련번호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밀을 유지하여 수행한 면담을 

지칭한다.

66　 해당 연도는 인용구에 일어났다고 언급되는 사건이 어느 해에 있었던 일인지를 가리킨다. 연도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면담대상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경우이다.    
67　 KOR/2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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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가령	보건,	안전,	산업	재해	및	직업병과	관

련하여	반드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는	종종	(건설,	농업,	

벌목,	탄광	및	기타	광산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69	보건	및	안전	보

호	조치도	부재했다고	설명한다.

		

“시멘트	상하차	하던게	(힘들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가래를	뱉으면	시멘트	덩어

리가	툭툭	나온다.	숨을	안	쉴	수는	없어서	계속	시멘트가	들어갔다.	마스크나	장갑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옷가지는	그냥	본인	옷을	입었다	...	손을	씻어도	시멘트가	(잘	씻겨지

지	않아)	지워지지	않고	손이	터서	갈라졌다.”	70	(여성,	2009년,	로동단련대)	

45.	 수감자는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도	없이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강요	받았다.		

“농사를	짓는	1반에	배정됐다.	옥수수,	배추,	무를	키웠다.	기계는	없었다.	원래는	소가	끄

는	수레를	일곱,	여덟	명이	끌었다.	몰래	밭에	있는	생	옥수수,	배추,	무를	먹었다.”	 71	(여

성,	2014년,	교화소)

과거	수감되었던	이들은	또한	수감자가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이	가혹한	기상	조건	속에서	작업

한	결과로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다고도	설명했다.	

“마당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발에	동상이	왔다.	[나도]	나무하러	갔다가	발에	동상이	[왔

다.]”	72	(남성,	2013년,	집결소)

보건	및	안전	조치	부재는	자격을	갖춘	의료진,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포함하여	구금	시설	내	

보건의료	부재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73	이는	그	자체로도	국가의	인권	의무	위반이다.74	

46.	 수감자는	노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영양가	있는	식단과	식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북	이탈자는	중노동을	해야	하는	수감	시설	내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영양실조	및	

기아	상황을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설명했다.			

“나는	건설반에	있었다.	겨울에는	멀리	가서	화목을	가져와야	했다.	다른	때는	건설용	벽

68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101(1).

69　 KOR/16/0020, KOR/16/0034, KOR/17/0023, KOR/17/0047, KOR/17/0076, KOR/17/0078, KOR/20/0005, KOR/20/0006, 

KOR/20/0007, KOR/20/0013, KOR/20/0016, KOR/20/0035, KOR/21/0001. 또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 정권을 유지하는 다단계 수익 구조”(2021년 4월)를 참조.  

70　 KOR/20/0013. 또한 KOR/20/0005, KOR/20/0011, KOR/21/0001, KOR/22/0012 참조. 

71　 KOR/20/0018. 

72　 KOR/20/0015. 또한 KOR/16/0020 참조. 

73　 KOR/18/0027, KOR/18/0029, KOR/18/0050, KOR/18/0078, KOR/18/0081, KOR/19/0005, KOR/19/0010, KOR/19/0011, 

KOR/19/0015, KOR/19/0032, KOR/19/0036, KOR/19/0042, KOR/19/0043, KOR/19/0044. 

7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12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24, 25 및 여성수감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비구금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규칙), 규칙 10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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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만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	배가	무척	고팠다.	잡초와	풀을	뜯어서	먹고	아프기도	

했다.”	75	(남성,	2006년,	교화소)

47.	 인도적인	근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구금자에게	요구되는	작업량도	규제되어야	한다.	법이나	

행정	규정으로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해야	하며,76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휴일로	지정되어야	

하고,	수감자	처우	차원에서,	또한	사회	재활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

간도	보장되어야	한다.77	북	이탈자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	

제도상	과도한	작업	시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할당량이	많았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대신	일해야	할	때도	있었다.”	78	(남성,	2011년,	

교화소)	

48.	 수감자에	가해지는	엄격한	통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다.	2013년	집결소에	수

감됐던	한	여성	구금자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계호원에게	보고해야	했다.	계호원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	계호원한테서	일	미터	정도	떨어져	서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해야	했다.	

일	미터보다	가까이	다가가면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79	2013년	집결소에	수감됐던	한	남성	

구금자는	20명	내지	30명으로	이뤄진	구금자	무리가	작업장에서	일했고	“계호	두세	명이	자동

보총을	착용한	상태로	감시”했다고	진술했다.”80	해당	수감자는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면	우리를	한	명씩	줄지어	세워	신발끈	같은	줄로	묶어서	작업장으로	향하게	했다”고	묘사했다.	

2011년	집결소에	수감됐던	한	여성	구금자는	“대체적으로	병장	한두	명이	무장한	채로	우리를	

데리고	작업장으로	갔고	보안원이	동행했다”고	진술했다.”81

49.	 법정에서	수감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강제노동과	관련하

여	중요한	인권	기준이다.82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수감자가	하는	작업은	반드시	자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처벌법에	따라	재판이나	사법부	개입	없이	로

동단련형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강제노동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뜻이

다.84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한	이탈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75　 KOR/22/0003. 

76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102(1).

77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102(2).

78　 KOR/20/0026. 

79　 KOR/16/0020. 

80　 KOR/20/0015.

81　 KOR/20/0008. 

82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제29호), 제2조 (2)(c)항.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는 강제노동 금지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언급하며, 이어서 강제노동은 “작업 또는 역무로서 ...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83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116.

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로동교양처벌”을 5일 이상 6개월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18조) 권한을 

지닌 공무원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제333조)와 “인민보안기관”(제337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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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없었다.	로동단련대로	바로	보냈다	...	*****에	있는	현장에서	공원을	짓는데	배정

됐다.	건설과	관련된	모든	일을	했다.	현장을	청소하고,	모래와	자갈을	나르고,	돌을	부쉈

다.”	85	(여성,	2019년,	로동단련대)

마찬가지로,	집결소를	포함한	미결구금시설에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채	수감되어	

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한	이들도	강제노동	피해자로	볼	수	있다.86		

50.	 사법	절차를	거친	개인이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변호사	접근권을	포함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만연하기	때문에	강제노동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87	더하

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할	자유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경우	국제인권법상	자의적	구금으로	본다.88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들	

가운데,	로동단련형이나	교화형을	받아	중노동을	하게	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국내	이동	및	출

입국	등의)	이동의	자유,	(해외	정보를	수신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행

사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다른	강제노동	요건도	찾

아볼	수	있는데,	구금	상태에서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	또는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	정

치·사회·경제적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갖거나	표현한	데	대한	처벌”로,	혹은	“노

동	규율의	수단”	및	“인종,	사회,	국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부터	기인한	차별	대우의	수단”으로	노

동을	이용했기	때문이다.89	

51.	 국제	표준은	수감자가	민간	사업의	일환으로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비자발적인	작업을	한	경

우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90	이는	강제노동의	착취적	성격을	보여주며,	인권최

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피해자	진술과도	일맥상통한다.	

“단련대	가서는	아침에	기상하여	5시부터	일했다.	단련대원들	텃밭이	있는데,	풋고추,	오

이,	강냉이,	콩	등	단련대	직원들	양식을	키우고,	직원들이	이것을	팔아서	챙겼다.”	91	(여

성,	2016년,	로동단련대)

52.	 강제노동	자체로도	심각한	인권	침해이지만,	여기에	더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정	제도	

85　 KOR/20/0032. 

8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0)는 73쪽부터 83쪽에 걸쳐 로동단련대와 집결소 내 중노동 사례를 언급한다. 이어서 해당 

사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3(b)항에 언급되었듯이 권한있는 법원의 선고에 따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노동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87　 KOR/17/0123, KOR/18/0027, KOR/18/0031, KOR/18/0032, KOR/18/0050, KOR/18/0058, KOR/18/0060, KOR/18/0074, 

KOR/18/0077, KOR/18/0078, KOR/19/0001, KOR/19/0002, KOR/19/0004, KOR/19/0011, KOR/19/0015, KOR/19/0030, 

KOR/19/0042, KOR/19/0044, KOR/19/0049, KOR/20/0006, KOR/20/0007, KOR/20/0010, KOR/20/0016, KOR/20/0018, 

KOR/20/0024, KOR/20/0026, KOR/21/0027. 

88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 문단 17. 

89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폐지 협약(1957년, 제105호), 제1조 (a), (c), (e) 항. 조사위원회는 “정치범 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일반 감옥에서도 수감자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광산, 공장, 농장 및 벌목장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교화소에 

재투입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문단 801.  

90　 상동, 제1조 (b)항. 또한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폐지—고용주와 사업체를 위한 편람. 

91　 KOR/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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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정치	제도나	지도층에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개인을	특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노

동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용된다고	볼만한	상당량의	정보를	수집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공무원이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에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가능성이	있다.	

53.	 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	

등에서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가	자행됐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합당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렸다.92

“수감자는	종종	영양실조와	질병에	너무	쇠약해져서	말그대로	일하다가	죽기도	한다.	수

감자는	이	상황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없다.	강제노동의	불이행은	즉결	처형,	고문과	굶주

림을	악화시키는	배급량의	삭감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로	이어진다.	경비가	삼엄한	완전

통제구역에서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누구든	탈출을	시도하면	즉결	처형된다.	수감자

들은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그들의	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을	불용하는	수

용소	당국의	완전통제	대상이다.”	93

54.	 조사위원회는	일반	감옥(교화소)에도	노예화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렸다.	

“구금	시설	종류에	따라	강제노동에	처하는	환경에	차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일반	감옥	모든	곳에서	국제형사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른	노예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화소,	특히	광산	감옥의	수감자가	수행해야	하는	강제노동의	유형,	

기간	및	강도는	노예화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결론을	내

리는	데	있어,	작업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탈옥을	시도한	자에게	부과된	고

의적	굶주림,	비인도적인	생활	조건과	가혹한	처벌	등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한다.”	94	

55.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가	2015년	개소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감옥에서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가	자행됐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조사위원회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화된	저장소에	보존했다.	일부는	본	보고서에도	포함되었

다.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2월	인권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대상자가	설명한	강제노동	환경을	관련	법적	기준에서	분석

해봤을	때,	수감자	대상	통제의	정도,	이동의	자유의	전면	부재,	도주	저지·처벌	조치,	비

인도적	환경과	신체적	폭력	및	정신적	위협	사용,	수감자	노동으로	국가기관	및/또는	개

인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	등에	주목한다.	만약	조사위원회가	시사한	바와	같이	상기	행

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및/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발생했다고	권

한	있는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는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	또는	‘신체	또는	정신적·육

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92　 조사위원회 보고서, A/HRC/25/63, 문단 1023, 1034, 1048, 1049. 

93　 조사위원회 보고서, A/HRC/25/63, 문단 1049. 

94　 상동, 문단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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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95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0년	1월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더욱	고립되었다.	이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적절한	식량과	보건의료

에	대한	접근에	있어	구금	시설	내	환경이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	

필수재	수입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졌을	수	있다.96				

ⅱ.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57.	 국제법상	강제노동을	판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수락한	일인지	여

부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6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

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인정한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에	따르면,	개인

이	합당한	기간	내	사전	고지를	하여	징벌,	처벌	혹은	처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고용	

상태를	중단할	수	없다면	강제노동이라	볼	수	있다.	고용주를	바꿀	수	없게	금지한	것을	“강제노

동의	위험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본다.97	해당	원칙은	또한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	협

약(1964년,	제122호)에	명시된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의	개념에도	설명되어	있다.	국제노동기

구	고용서비스	협약(1948년,	제88호)에	따르면	국가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최적화할	수	있도

록	직업간의	이동	및	지역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다.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국가가	학업이나	군	복무를	마친	개인	모두를	직장에	배정하

며,	그에	따라	거주지도	결정된다.	조선로동당은	공장,	광산,	건설	사업소	등을	포함한	모든	직장	

배정을	전적으로	독점하여	관리한다.98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	우려를	표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8조

와	상충하는	점을	언급했다.9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으로	하여금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했다.	해당	위원회는	“현재	국가가	강제적으로	배정한	직장에서	근

무하도록	하는	제도는	노동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	

95　 A/HRC/46/52, 문단 66. 
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참조(2022년 7월 29일), A/77/247, 문단 30. 

97　 국제노동기구, Observation(의견)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협약 및 

권고 이행 전문가 위원회)—2018년 채택 및 제108회 국제노동총회(2019년) 발간.

9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13), 355-356쪽.

99　 특히 사회주의로동법 제2장 제14조와 18조를 참조한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고 언급한다. 

제18조는 “사회주의 로동 규률은 자각적 규률이며 사회주의 로동 규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로동 규률과 로동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수 없다”고 

언급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차 정기 보고서 검토(2001년), CCPR/CO/72/PRK, 문단 17. 

또한 사회주의로동법 제4조도 관련이 있는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 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 로동에 참가한다”고 언급한다. 이어서 제10조는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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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결정할	권리에	반하기	때문이다.”100

59.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자유의	부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가	

억압되고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하거나	인생	행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좀	더	

큰	맥락	속에서	나타난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사람은	자

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101	노동자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건	및	처우의	개선을	국가에	단체로	요구할	수	없다.	국민은	

친인척	연줄이	있거나	국가공무원에게	뇌물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	일자리	

중	어디에서	일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거의	없다.102	

“졸업하면	일부는	군에	가고,	일부는	공장에	배치되고,	또	일부는	돌격대에서	일을	한다.”	103	

(여성)	

60.	 취업	시	차별은	사회계급제도인	성분에	따라	발생한다.104	성분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국가에	대

한	충성심을	판단하여,	그	정도에	따라	크게	핵심,	동요,	적대의	세	계급으로	분류한다.105	성분	

제도는	국가가	정부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소외시키며,	

정부	안정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충성심	있는	계층을	좋은	직장과	거주지에	배정하는	등의	방

식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106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관심,	역량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가족	배경에	

따라	직장이	결정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	일에	배정

되어	일한다.”	107	(여성)	

100　 E/C.12/1/Add.95, 문단 14 및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3차 정기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08년 6월 30일이나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0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8조 또한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이행을 살폈는데 (제31차 회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36. 위원회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에 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8조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검토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102　 KOR/22/0020. 

103　 KOR/22/0012. 

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 계급 제도인 성분 제도가 국내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향유한다고 주장하며, 국내법은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A/HRC/42/10, 문단 70 참조. 

105　 성분 제도는 하위 51개 범주를 두고 있다. 세월의 경과에 따라 실제 범주는 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적대”로 분류된 이들은 

과거 지주의 후손, 1910-1945년 식민지 시절 일본에 부역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들, 대한민국에 친척이 있는 이들, 기독교인을 

포함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0) 참조, 257-271쪽. 또한 북한인권위원회의 2021년 보고서 “South Africa’s Apartheid and 

North Korea’s Songbun: Parallels in Crimes Against Humanity(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분 제도: 반인도범죄의 유사성)”도 참조한다.   

106　 이러한 차별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2조를 포함한 인권조약에 따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적 의무에도 반한다. 또한 국제관습법으로 널리 통용되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도 반한다.    

107　 KOR/20/0009. 다음도 참조한다: “Understanding Modern Slavery in North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현대판 

노예제 이해하기)”, Walk Free Foundation(워크프리재단), 2017, 14-15쪽. 



26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내

 

강

제

노

동

 

유

형

다만	성분이	높아	특혜를	받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할지	자신이	선택할	수

는	없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당이	정한	곳에서	일해야	한다.”	108	

(여성)

61.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보수나	배급을	아주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다.

	

“농장에서	3년간	일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일했다.	농장에서	밥을	

주지	않아서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가야	했다.”	109	(여성,	2015년)	

성분이	높은	이들은	또한	직장에서	더	나은	조건과	처우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에게	배급과	보상을	주는	일자리가	있다.	그런	경우	경제적으로	더	낫다.	이러한	

일자리의	경우	가족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를	본다.”	110	(남성)		

62.	 사회가	여성이라는	성별에	아내,	어머니,	돌봄제공자로서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기혼	여성은	가

족을	돌보도록	국가에서	배정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허용된다.111 이로	인해	여성이	소규모	민

간	상행위에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여성이	가장으로	역할한

다.	그에	따라	여성은	가족의	가장,	주부,	그리고	돌봄제공자로서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압

박을	받게	되고,	결국	젠더에	따른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데,	가령	여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내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해외로	인신매매를	당해	강제혼과	매춘

을	하게	된다.	북	이탈자는	강제로	국가가	배정하는	직장에서	보상도	없이	일하는	제도로	인해	

남성의	행위주체성,	자주성	및	존엄성이	타격을	입는다고	내비쳤는데,	이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남성의	가치가	판가름되는	젠더	규범에	따른	것이다.	

“19세에	중국	남자한테	인신매매	당했다.	북에서	생활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

들었다	...	아버지	월급이	100원이었는데,	조선로동당에	바치고	나면	30원밖에	남지	않았

다.	아버지가	당원이라서	일을	빠질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편찮으셨다.	그래서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장마당에서 112	미나리를	팔았다	...	그렇다.	돈을	내야	했다.	돈을	안내면	

물건을	가져가버린다.	남새를	팔려면	50원	내지	100원을	내야	했다.”	113	(여성,	2008년)	

108　 KOR/20/0038. 

109　 KOR/20/0005. 

110　 KOR/20/0035. 

111　 “북한 여성의 일상 생활”, 김원홍, 통일교육원(2014년 10월), 42쪽; 북한인권백서 2021, 통일연구원(2021년 10월), 420-

423쪽. “The Resurgence of a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시장 경제의 부활)”, Andrei Lankov,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카네기 국제평화재단) (2016).  

112　 장마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지역 시장을 지칭한다. 

113　 KOR/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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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람들은	억지로	일자리를	맡아	직장에	나올	수	밖에	없는데,	행정적	처벌로	로동단련대에	구금

되거나114	감옥에	수감될	위험	때문이다.				

	

“보위지도원이	...	교화를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일을	하루	이틀	안	나가면	무조건	보안

서에	이야기한다고	협박했다.	굶어	죽더라도	국가일을	하라는	말이다	다름없다.”	115	(남성)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서	일하도록	강제하는	데	국가	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가령	다른	권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신분증을	발급	받으려면	국가	배정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		

“18살이던	해	12월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웃과	**로	여행을	갔다.	몇	번	갔던	곳이다.	그

런데	이번에는	여행허가증이	없어서	체포됐다.	나는	신분증이	아직	없어서,	여행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신분증이	있으면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가야하기	때문에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116	(여성,	2007년)	

64.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탈자가	진술한	다음	사례를	보면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서	근

무하면서	생계를	꾸릴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다.117		

“직장에서	배급,	식량,	월급	중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가정에서	남자가	...	돈을	벌어야	하

는데,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로동단련대에	보낸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대신	할	

일이	없어도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	그래서	여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	118	(여성)	

“[아들]	이름이	직장에	등록되어	있다.	직장이	생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익반’이	따

로	있다.	‘수익반’은	일년에	특정	금액만큼	벌어서	직장에	내야	한다.	그래서	아들이	농장

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번	돈을	직장에	냈다.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한다.	직장에서는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만	있는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은	자기	생계를	꾸리고	직장에	돈도	바친다.	중앙	당국	명령에	따라	이렇게	운영되는	것

은	아니다.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119	(여성)

65.	 뇌물을	줄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국가가	배정하는	직장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다.120	다만	여전히	학대와	착취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다.	

114　 KOR/20/0008, KOR/20/0013, KOR/20/0016, KOR/21/0003. 행정처벌법 제115조는“무직 건달을 부렸거나 무단결근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고 명시한다. 기혼 

여성은 가정 생활만 하도록 허용되는데, 여전히 인민반을 통한 동원을 통해 일을 하도록 배정받는다. (본 보고서의 “노동 동원” 

부분을 참조한다.) 

115　 KOR/20/0015. 

116　 KOR/21/0021. 

117　 노동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도록 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7조에 따른 국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18　 KOR/20/0011. 또한 KOR/22/0008.  

119　 KOR/20/0011. 물자와 전기 부족은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직장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결과 

관리자는 수익 활동을 모색하게 된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KOR/20/0034. 

120　 KOR/20/0008, KOR/20/0026, KOR/2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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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부터	농장에	나가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일하고	당국에	돈을	내서	동원을	나가지	

않았다.	아직	농장에	적을	두고	있다.	남편도	농장에	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일을	가지는	

않는다.	남편은	자체적으로	농사일을	한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

도록	만들었다.	삼림지에서	일을	한다.	농장에	6개월	일을	나가지	않으려고	600위안을	

냈다.	우리	둘	몫을	전부	낼	여력은	없었다.	남편	몫만	전부	냈고,	나는	내지	못했다.	보안

원이	농장에서	일을	안하고	뇌물도	주지	않는다고	괴롭혔다.	돈을	안내면	로동단련대에	

보내겠다고	겁을	줬다.”	121	(여성)	

66.	 보상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	가운데	기아와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122  

또한	국가가	배정한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할	때도	있다.		

“건설회사가	나를	탄광에	보냈다	...	월급은	받지	못했다	...	탄광에	있을	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다.	조건은	어려웠다.	비닐로	만든	임시	숙소에서	지냈다.	거기	있을	때	

가을이었는데	난방도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바닥이	아니어서	추웠다.	육체적으로	힘들

었고	위험하기도	했다.”	123	(남성,	2014년)

노동자에게	어떠한	권한과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억압적인	근무	환경은	젠더에	따른	문제도	있

다.	여성	노동자는	직장	관리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위험이	더	크고,	관리자는	이런	행위를	하

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아는	언니가	작업반	반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데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다.	언니가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했고	힘들어했지만	아무	대응도	못했다.	좀	반반한	

여자들은	다	성폭력	당하는	분위기	였다.”	124	(여성,	2000년대	초)	

67.	 국가가	배정한	직장은	또한	정치적	강압과	교육의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국가가	국민의	위치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직장에서	조선로동당	당원과	보안	및	치안	관계자가	매주	사상	주입

의	수단으로	자기	비판	및	상호	비판	시간을	조직한다.	이러한	비판	때	심각한	사상적	일탈이	노

출될	수	있다는	압박이	언제나	있는데,	노동자가	자의적	구금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선로동당	차원에서	매주	단체로	비판하는	시간인]	생활총화에서	비판을	당한	사람은	

그	범죄가	크면	징계를	받는다	...	생활	제대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직장	배치를	가장	힘

든	곳으로	받기도	한다	...	생활총화를	해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이유는	자기말	잘	듣게	

하려는	것이다.”	125	(여성)

121　 KOR/20/0005. 

122　 KOR/16/0088. 

123　 KOR/21/0022. 

124　 KOR/16/0088. 

125　 KOR/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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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 징집

68.	 국제	기준상,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적인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작업

만이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126	해당	문구는	공공	작업에	징집병을	소집하는	일을	막기	위

한	목적이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05호	제1조(b)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강제	및	강요된	노동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으

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69.	 앞서	강조했듯,	강제노동이라고	보는	주요	기준은	선택	가능	여부이다.	군	입대를	자유로이	결

정했다는	전제	하에,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의	

의무	군	복무	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1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전군복무법(2003년)에	따르면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상당기간	군	복무를	해

야	하는데,	남성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징집된다.	19세였던	2010년에	징집됐던	한	남성은	“군	

복무를	할지	말지	선택권은	없었다.	평균	10년	복무한다”고	회상했다.128	성분이	낮은	젊은	남성

은	10년보다	더	긴	기간	복무할	수도	있으며,	더욱	혹독한	노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129	

70.	 감금의	위협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군	복무와	중노동의	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남동생은	군	복무시	훈련	대신	중노동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남동생이	도망갔는

데,	군	상관이	잡아서	교화소에	보냈다.	북에서는	군대에서든,	교화소에서든,	농장에서

든	일이	무척	힘들다.	문제는	먹을게	없어서	사람들이	노동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

다.”	 130 (여성)		

71.	 의무	군	복무	제도	내에서	비군사적	활동이	수행되더라도,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29호가	다루

는	범위를	벗어나는	특정	상황도	있다.	가령	협약	제	29호	제	2조	(2)(d)항이	허용하듯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비상	상태	시	노동을	제공하도록	징집병을	소집할	수	있다.	공병대	혹은	유사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징집병이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도로나	다리	건설	등에	투입될	수	있다.131 	

72.	 하지만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진술	내용은	앞서	언급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데,	진술

에서	언급된	작업은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착취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이다.	징집병은	건설	및	농

업	부문에서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무급	노동을	제공해야만	한다.	

126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1930년, 제29호), 제2조 (2)(a)항.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는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127　 국제노동총회, 제101차, 2012: General Survey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fundamental Conventions concerning 

rights at work in light of the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따른 노동권에 대한 핵심 협약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의견), 2008; 문단 275.

128　 KOR/21/0025. 

129　 KOR/21/0024. 또 다른 면담대상자는 군 징집 기간이 14년이라고 진술했다(KOR/16/0068). “군복 입은 수감자: 북한군 인권 

실태 보고서”, 북한인권정보센터, 2022, 108-118쪽도 참조한다.  

130　 KOR/22/0016. 

131　 General Survey of the Committee of Experts(전문가위원회 의견), 문단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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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전투원이	아니라	노동자로	도시에	오는	군인들이	있다.	우리가	군인들을	실

제	보기도	하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지도	볼	수	있다.”	132	(남성)		

다른	징집병의	경우,	군	복무,	노동	그리고	사상	훈련이	뒤섞인	상황에	놓인다.

	

“8시간	동안	순찰을	하고	나면,	4-5시간	정도	추가로	일을	한다.	농사일에	동원되거나	나

무를	하러	간다.	자유	시간에는	김정은	지도	내용이나	조선로동당	10대	원칙과	같은	것들

을	공부해야	한다.	구금된	느낌이었다	...	″	133	(남성,	2011년)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징집병	대상	국가의	통제는	우려스러운	수준인데,	일부	사례에서	징집병

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정도로	봤을	때	국제인권법상	노예제에	해당할	수	있다.

73.	 징집병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작업이	착취적	성격을	띠는	것에	더하

여,	징집병에게	요구되는	작업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과	관련된	다른	인권	의무의	위반일	

수	있다.	가령	혹독한	작업	특성,	보건	및	안전	조치	부재,	적절한	식량과	물	미제공,	적절한	의료	

미제공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과거	징집됐던	이는	작업이	힘들고	위험하며,	적절한	보건	및	

안전	조치도	없다고	진술했다.		

“오빠는	제대를	앞두고	서른	살	때	군대	나가서	공사하다가	갱이	무너져서	전사했다.”	134	

(여성)	

74.	 국가가	강제하는	업무	할당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보건	및	안전이	더욱	위협받는데,	앞

서	언급한	사례에서	징집되었던	이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다섯개	조가	터널	공사를	했다.	조별로	터널의	일부	구간을	뚫게	배정됐다.	시간이	충분

하지	않아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작업해야	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조가	바로	옆

에	있는	조를	고려하지	않고	폭파시켜서	사고가	나기도	했다.	폭파	일정이	정해져	있긴	

했지만,	급하게	진행해야	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폭파를	진행했다.”	

이러한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	가족은	국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

되는데,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징집되었던	이는	또한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런	사고에서	죽은	사람은	가까운	산에	묻힌다.	가족은	남편이나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는데,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	

과거	간호사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군	복무를	하면서	군인을	치료했던	이는	식량과	의료

132　 KOR/21/0024.

133　 KOR/21/0025. 

134　 KOR/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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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징집병이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들려줬다.

“외과	간호원으로	근무했다.	상처	수술하고	치료,	처치를	했다.	군부대가	신설이었기	때

문에	군인들이	많이	다쳤다.	군인들이	허약으로도	많이	오고,	건설하다	많이	다쳐서	왔다.	

허약	오는	군인은	대개	결핵이	오는데,	육체적으로	약하고	힘들어서	그렇다.	타박상이	왔

다가	늑막염이	되었다가	결핵으로	진행된다.	결핵	병동이	따로	있어	그곳에서	집단으로	

치료했는데,	영양실조	환자를	따로	치료한게	아니라	결핵까지	진행된	사람을	치료한	것

이다.”	135	(여성)		

10년간	징집됐던	경험을	묘사하며	“구금된	것	같았”고	“하나같이	배가	고팠다.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굶주리고	배고프고	허약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다.136	과거	징집됐던	

남성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처럼	휴식이나	여가를	위한	시간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매일	일하다가	일요일은	쉴	때도	있었다.	일요일이라고	다	쉬지는	않았다.	쉬는	일요일

에는	모자란	잠도	더	자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밖에서	운동도	했다	...	부대에서	나갈	

수	없었다	...	”	137	(남성,	2011년)	

75.	 징집병이	강제노동을	하는	동안	보상이	아주	조금	혹은	전혀	없는	것을	보더라도	징집병이	착취

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	복무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어도	10년	동안	무보수로동을	한다.	하전사인	

병사	월급이	50원	...	사관장	생활비는	240원이다.”	138	(여성)	

ⅳ.  돌격대

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	차원으로	조직한	또	다른	강제노동	동원	제도는	“돌격대”	배치

가	있다.	돌격대라는	용어는	고무적으로	생산적이며	열정적인	노동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나왔

다.	돌격대는	여단,	대대,	중대	등	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139	국가에서	추진하는	특

정	사업을	완수하도록	임시로	결성된	노동자	집단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140	작업은	주로	고된	

육체	노동으로	건설	및	농업	부문에	파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141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해

135　 KOR/21/0002. 또한 KOR/21/0023, KOR/21/0031.  

136　 KOR/21/0025.

137　 상동. 

138　 KOR/21/0003. 또한 KOR/21/0024. 

139　 KOR/20/0035. 

140　 “Why North Korea introduced its own version of alternative civilian service(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는가?)”, Andrei Lankov, NK News, 2022년 3월 25일. 

141　 KOR/20/0003, KOR/20/0021, KOR/20/0034, KOR/20/0035, KOR/21/0014, KOR/2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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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국가	조직인	청년동맹142	및	여성동맹143	등이	돌격대	구성원	선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직장은	직장별로	특정	인원만큼	노동자를	선발하여	보내도록	요구받

는다.144	선발	및	차출된	노동자	월급은	기존	직장에서	지급한다.145	로동성	담당자가	청년동맹과	

함께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돌격대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146 			

77.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돌격대에	동원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돌격대에서	두	달	정도	일했다.	집	짓는	일을	했다.	직장에	돈을	내고	빠지지	못

해서,	두	달	동안	월급도	없이	돌격대에서	일해야	했다.	내가	돌격대로	나가있는	동안	아

내가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렸다	...	돌격대원은	가난한	집	출신이다.	돈을	내고	동원에

서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147	(남성)

돌격대에	차출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에게	어떠한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

도	하다.	

78.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특히	돌격대	동원에	취약하며,	때로는	장기간에	걸쳐	동원

된다.	한	이탈자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말하길,	8살	때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집없이	혼자	꽃

제비(부랑아)로	살았는데,	19살이	된	2015년	사회안전성에	체포됐고,	이후	돌격대로	보내졌다

고	한다.	

“산에	가서	기차	선로에	놓일	나무를	했다	...	다른	꽃제비도	있었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도	있었다	...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계속	돌격대에	잡아	두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거

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봤다.”	148	

체포와	구금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국가가	강압적으로	돌격대원을	모집했음을	방증한다.	

	

	“도망가면	군당에	보고가	되고,	군당은	안전부에	이야기를	해서,	안전부가	체포를	한다.	

그리고	단기로	단련대에	간다.”	149	(남성)

	

79.	 과거	돌격대원으로	차출되어	일했던	이들은	돌격대원으로	일할	때	의료	및	안전	조치가	없었다

142　 KOR/16/0014. 

143　 KOR/20/0021. 

144　 KOR/22/0004.

145　 KOR/20/0002.

146　 KOR/22/0019. 

147　 KOR/20/0034. 

148　 KOR/20/0028. 

149　 KOR/2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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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했다.	작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계나	장비도	없이	일했다고	진술한다.150	작업	중	부상

을	당하는	이들에게도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돌격대에서	일하던	중	건물이	무너져서	다리	부상을	입었다.	국가	사업을	하다가	다쳤는

데도,	일에서	빠지려면	돈을	내라고	했다.”	151	(여성)	

과거	돌격대원으로	일했던	이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했고,152	휴식이나	여가	시간은	없었

다고	진술했다.	

“하루에	두	세시간	밖에	못잤다	...	쉬는	날은	없었다.”	153	(남성,	2016년)	

80.	 돌격대에	배치된	동안	비록	충분치	않더라도	식량이나	거처가	제공됐다고	진술하는	이들이	대

다수였으나,	일부는	전혀	제공되는	것이	없었고	보수도	받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술했다.

“한	달에	3000원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담배	두	갑	정도	살	수	있는	액수여서	별	도움이	

안되었다.”	154	(여성,	2006년)	

강제로	돌격대로	배치된	이들은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영양실조가	만연했다고	

설명한다.	

“여자들	30프로는	영양실조	상태였는데도	일은	했다.”	155	(여성,	2006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된	경우,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도

움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영양실조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156		

81.	 면담대상자가	진술하길,	돌격대원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	개월	혹은	수	년간	작업장에서	생

활해야	했다.157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거주	및	업무	환경은	합당한	수준의	

150　 KOR/16/0088, KOR/20/0034. 

151　 KOR/20/0029. 보건의료 부재 관련, KOR/22/0004. 

152　 KOR/16/0088. 

153　 KOR/20/0035. 또한 KOR/22/0004.  

154　 KOR/16/0088. 

155　 상동. 

156　 KOR/20/0034. 

157　 KOR/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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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158 	

“건설장	상황은	나빴다.	화장실도	없고	식사도	충분하지	않고	거처도	온전치	않았다.	비

가	새고	겨울에는	나무를	땔	수도	없었다.”	159 (여성,	2008년)

82.	 	이러한	현장에서	여성은	특히	성폭력	위험에	취약하다.		

“여자	소대의	소대장과	부대장을	제외하고	모든	간부는	다	남자였는데,	모두	여자들을	괴

롭혔다.	성폭행	당한	여자들이	많았다.”	160	(여성,	2006년)

성폭력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정치부장한데	성폭행	당한	여자는	문제	제기를	했다가	아무	도움도	못	받아서	결국	몰래	

도망갔다.	돌격대	정치지도원(정치부장)은	인민위원회	소속인데,	당시	정치지도원은	여

자들을	끼고	놀[았다.]”	161	(여성,	2006년)

83.	 면담	대상자	대다수는	강압적으로	돌격대에	차출됐다고	진술했으나,	면담대상자에	따르면	일부

는	조선로동당	당원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돌격대원이	되기도	한다.	

“돌격대의	여자들	중에	일부는	나처럼	입당하려고	자원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인	70프로

는	강제로	보내져서	온	사람들이었다.”	162 (여성,	2006년)	

다만	“자발적으로”	돌격대원이	된	경우에도	자유롭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	문제시되는데,	특히나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원하여	

돌격대가	되었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돌격대원으로	일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가령	공정한	업무	조건,	식량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및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도록	하는	의

무이다.	

84.	 돌격대는	또한	정치적	강압과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2017년	돌격대에	동원되어	건

15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7조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 “휴식, 여가 및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 휴일“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 2021년 전세계 상황을 살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직업 

관련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WHO/ILO Joint Estimates of the Work-related Burden of Disease and Injury 

(직업 관련 질병 및 부상 부담에 대한 세계보건기구/국제노동기구 공동 추정치), 2000–2016”, 2021년 9월 17일). 해당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동자 안전에 있어 상당한 퇴보가 있었다고 추산하는데, 2000년 노동자 10만 명당 56.2건의 사망이 

발생했고, 2016년은 10만 명당 79.5건의 사망의 발생했다. 해당 수치는 보고서에 포함된 182개 국가 수치 중 가장 높다(60쪽). (주당 

55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 시간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건수를 보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높은 사망 건수를 

기록했고, 더욱 퇴보하는 상태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2000년 노동자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 건수는 17.5건이었고, 2010년은 27.5건, 

2016년은 28.1건을 기록했다(67쪽). 

159　 KOR/21/0014.

160　 KOR/16/0088. 

161　 상동. 
162　 상동. 당 가입 관련 KOR/20/0003, KOR/20/0013. 강제 모집 관련 KOR/20/0021, KOR/2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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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작업에	투입됐던	남성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토요일마다	사상	교육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지난	한	주간	작업한	것을	반성하는	시간이

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을	했는지도	반성하는	시간이다.	도

망가고	싶었다고	말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상적인	문제로	여겼다.	또한	

김정은	명령이	있는	경우,	정치지도원이	해당	명령을	전한다.	아침마다	사상적	목적으로	

신문을	읽어야	한다.”	163 (남성)			

ⅴ.  작업 동원

85.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은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작

업	또는	역무”를	포함하지	않으나,164 국제	표준은	“시민적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

한다.165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의	문구와	정신에	반하는	형태의	강제적	의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적	의무를	이유로	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통상의	중요도를	갖는	공공	작업이	강제

되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일은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로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작

업이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05호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86.	 여성동맹	및	청년동맹과	같은	단체는	자체적으로	돌격대에	보낼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더해	인민반과	공조하여	지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좀	더	비정기적인	무급166	공공	작

업에	인력을	투입시킨다.167		

“북에서는	모든	사람이	조직,	단체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야	한다.	재배치를	받으면	자동

적으로	내가	속한	단체에서	연락이	온다.	나는	여맹에서	연락이	왔다	...	농사철에는	농사

일을	도와야	한다.	모내기부터	김매기와	추수까지	쌀	재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농사일을	

돕는다.	퇴비도	내야	한다.	겨울에	각자의	집	화장실에서	퇴비를	가져온다.	우리가	모은	

퇴비를	바쳐야	하는	농장도	정해져	있다.”	168 (여성,	2001)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한	이탈자는	2014년	인민반	동원	경험을	이야기	했다.	당시	김일

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을	짓는데	동원되어	6개월간	일했다.

“모래를	나르고	돌을	부수는	일을	했다.	매일	동원됐다.	전체	도내	주민이	이런	식으로	동

163　 KOR/20/0034. 

164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제29조), 제 2조(b)항.

165　국제노동총회 제101차 회기, 2012: General Survey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fundamental Conventions 

concerning rights at work in light of the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따른 노동권에 대한 핵심 협약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의견); 문단 277. 
166　 KOR/20/0011. 

167　 KOR/18/0017, KOR/20/0019, KOR/20/0011, KOR/20/0032, KOR/20/0026.

168　 KOR/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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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됐다.	보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주민이	애국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169	(여성)	

87.	 북	이탈자는	여성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다른	돌봄과	가사	노동

에	더해,	동원되어	일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매일	일하러	가야	했다.	오후	4시까지	일했고	점심	도시락을	싸가야	했다.	4시	이후에는	

집안일을	했다.	아직	유치원에	가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을	보내는	돌봄	시설이	있다.	아

이를	돌봄	시설에	보내려면	한	달에	3000원을	내야	했다.”	170	(여성)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동원에서	빠질	수	있다.

“건설장	가기	싫으면	돈을	내고	일하지	말라고	한다.	안	나가는	대신	돈을	내라는걸	

5000원	정도	내게	된다	...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몇	퍼센

트	되지	않고	대다수	동원되어서	나간다.”	171	(여성)	

88.	 사회안전성이	체포	및	구금을	위협하는	상황은	이러한	동원이	강압적으로	이뤄진다는	방증이다.	

	

“특별한	사유없이	인민반	작업에	나가지	않으면	분주소에서	2-3일	정도	구금될	수	있다.	

...	인민반장이	우리집을	담당하는	분주소	보안원에게	이야기	하면,	보안원이	이야기하러	

온다.	작업을	세	번	빠지면	로동단련대에	간다고	협박한다.”	172	(여성)	

89.	 아동도	학교와	청년동맹	같은	단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강제노동	동원에	취약하다.	유

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아동이	교육,	신체	및	정신	발

달	및	안녕을	저해하는	여러	작업에	동원된다는	정보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다음과	같은	작

업을	포함한다.	

a.			일과	중	상당	시간을	(‘경제	과제’라는	명목	하에)	자원하여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하거

나	숲에서	나무를	하거나	이웃	및	마을에서	김매기를	하거나	도로를	보수하거나	동상

을	청소하거나	산림화	사업에	참여하거나	건설	작업에	참여하도록	요구	받는다.		이는	

아동의	교육,	건강,	휴식	및	여가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며,	이러한	작업에서	빠지려면	

대신	돈을	내야	하는	관행이	있다.	

b.		아동은	대규모로	농업에	동원되기도	하는데,	하루	작업	시간이	상당히	길며	때로는	한	

달	가량	동원되기도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c.		(군과	유사한	청년	건설	여단인)	돌격대에	16세	및	17세	아동을	수용하여	10년간	일을	

하게도	한다.	돌격대의	경우	노동	시간이	길고	신체	노동	강도가	강하며	아동의	교육	

169　 KOR/18/0019.

170　 KOR/16/0019.

171　 KOR/20/0011. 

172　 KOR/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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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제한된다.173

90.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22년	연설은	아동이	주택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농업	및	건설	현장에	

일상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드러낸다.174	국영	언론도	주기적으로	건설,	광산	및	농업	부문에서	

“성과”를	내는	청년돌격대의	“투지”를	극찬한다.175	

91.	 아동	노동은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는데,	아동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판단에	따라	동의

를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노동으로	초래되는	어려움	때문이기도	한다.	단순히	작업

이	고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교육	및	건강,	그리고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76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

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

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를	인정한다.”177 

“학교에서	강제노동이	심각하다.	2학년부터	동맹에	가입하는데,	9살,	10살밖에	안된	아

이들도	국가를	위해	강제로	동원된다.	강둑을	청소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일을	한다.	

어릴	때부터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다.”	178	(남성)	

ⅵ.  해외노동자 

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십	년	간	해외노동자	제도를	운영해왔고,	이들	노동자는	정부에	

귀중한	외화	수익을	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노동자는	자신이	자원해서	신청하거나	해외	파견	

의사를	직장에	표하는	방식으로	(이후	국가	당국의	선별을	거쳐)	해외에	파견될	수	있다.	또는	

직장	차원에서	국가	당국과	협의	후	강제로	파견할	수도	있다.179	북	이탈자는	정부가	엄격한	통

제를	한다고	설명하는데,	특히	국가보위성은	해외노동자	파견을	조율하고,	파견	후	해외에서	이

들을	감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로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한다.		

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파견한	해외노동자를	수용한	국가	대부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173　 CRC/C/PRK/CO/5, 문단 54.  

174　 “이번에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을 대평지구 살림집건설에 동원시킨 목적도 원아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당정책의 정당성을 

절감하고 애국의 정신도 자래우며 강한 의지와 곤난극복정신을 키우고 일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로 자라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혁명학원들에서는 열병식과 군사훈련, 사회주의대건설, 농촌지원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학생들에게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를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돌진해나가는 강한 의지와 정신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꾸준히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김정은 총비서 혁명학원 창립 75돐 기념 연설, 2022년 10월 14일, 출처: 

조선중앙통신.  

175　 조선중앙통신 기사 참조: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 기세 증폭”, 2023년 4월 10일.

176　 아동권리협약, 제27조.

177　 아동권리협약, 제32조. 

178　 KOR/17/0082. 

179　 “폴란드, 몽골 내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실태: 북한 밖의 북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년 12월,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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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치·역사·경제적	관계가	깊다.	일부	국가는	노동	관련	기준

이	느슨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노동	기준이	좀	더	엄격한	국가의	경우,	민간	기업	및	채용	대행

업체가	자국	국내법을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파악된

다.180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상	안전보장이사

회	제재	조치	이행을	살폈던)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노동자는	아

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에서	정보기술,	건설,	전자,	농업,	의약,	벌목	및	서비스	산업

에	종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노동자를	수용한	국가가	한때는	최소	45개국에	달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181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복수의	남성은	주로	건설	및	농업	부문

에	배정되거나	의료전문가로	종사했다고	진술했고,	여성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에	종사했

다.182

9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우려를	표했는데,	앞선	금지	조

치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여전히	해외에서	일을	하며	외화를	벌어들

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운용에	이러한	외화	수익

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의는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자

와	정부에서	안전	감독	관리자로	파견한	이들	전원을	본국으로	즉각,	혹은	결의	채택일	기준	이

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도록	했다.	적용	가능한	국내	또는	국제법에	의해	송환이	불가능한	경

우만	예외로	두었다.183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중간보고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이	차단되어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노동

자를	송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기술,	요식업,	건설	및	의료	부문에	여전히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자가	종사하는	경우가	있었다.18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년	초부터	시행된	국경	차단	조치로	인해	상당수	노동자가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	남

아있었다.185	일부	국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취업	비자를	학생	비자로	바꿔	

제재	조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186	일부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

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2019년	12월까지	송환되어야	하는	해당국	국적의	해외노동자	

비자를	인도적	사유로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이	차단됐기	때문이다.187	

180　 상동, 22-24쪽.

181　 신창훈, 고명현,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넘어서) (아산정책연구원, 서울, 2014), http://en.asaninst.org/contents/asan-report-beyond-the-coi-

dprk-human-rights-report/.

182　  남성 해외노동자의 경우 벌목업, 광업, 농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숙련 노동자로, 여성 해외노동자의 경우 직물 

공장, 식품 생산 공장 및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을 참조한다. “러시아 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노동자: 노동 조건 및 인권”,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폴란드, 몽골 내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실태: 북한 밖의 북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년 12월; “Dispatched: Mapping Overseas Forced Labor in North Korea’s Proliferation Finance System 

(해외 노동력은 어떻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금융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추적), C4ADS(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 2018.     

183　 S/RES/2397 (2017). 

184　 S/2023/656. 

185　 S/2022/132.

186　 S/2023/656. 

187　 S/202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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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일부	연구	결과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진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노동자	

제도의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188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강제노동	지표가189	관찰된다.	(가령	적절한	보상이	없

는	강압적인	장시간	근무,	입금	미지급	및	과도한	공제,	관리자의	엄격한	감시와	이동	및	정보	자

유	제한에	따른	노동자	고립,	노동자	대상	위협	및	협박,	여권	및	기타	법적	서류	압수,	적절한	식

량	및	의료가	보장되지	않은	부적절한	거주	환경,	폭력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어도	고용주	변

경이	불가능한	노동자의	상황	등이	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파견한	해외노

동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행의	가능성이	있다.	

96.	 적절한	보상이	없는	장시간	근무는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지표	중	하나이다.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면담한	복수의	해외노동자는	신체적으로	고된	작업을	장시간	수행해야	했다고	진술

했다.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거의	휴식이나	휴일도	없이	일했

다고	전한다.190	일주일에	하루	휴일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일부는	한	달에	

이틀	휴무일이라고	진술했다.	휴일	유무도	관리자	재량에	달렸다.191	부과된	업무량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더	장시간	근무해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월급이	차감되거나	월급을	전액	받지	못

했다.192	적절한	보상	없이	장시간	근무하고	녹록지	않은	근무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은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출신	해외	근로자가	파견되는	대부분	국가에서	국내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주거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도장을	하거나	타일	작업을	했다.	건설	현장에서	필요

한	모든	종류의	일을	했다.	겨울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일했는데,	낮	시간이	짧기	때문

이다.	여름에는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	일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와서	

하루에	다섯	시간	정도	잤다.	점심이랑	간식을	먹을	때	쉬었다.	한달에	휴일은	하루	있었

다.”	193	(남성,	2014년)

97.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유보하는	것도	또다른	강제노동	지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출신	해외노동자는	취업국에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	본국	국가기관과	연계된	회사에

서	월급을	받는다.	해외노동자가	일하는	회사의	고용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계좌에	노동자	월급을	예치한다.194	취업한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의	일부만	노동자에

게	돌아간다.	해외노동자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가져

가는데,	국가	기여금	및	근무지에서의	생활비	명목이다.	과거	해외노동자로	근무했던	이들에	따

18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2). 또한 R. Breuker 및 I. van Gardingen (eds), “People for Profit North Korean Forced 

Labour on a Global Scale(이익을 위한 사람들—세계적 차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노동)”, Leiden Asia Centre, 2018 

참조. T. Gyupchanova, “Labor and Human Rights Conditions of North Korean Workers Dispatched Overseas: A Look at the 

DPRK’s Exploitative Practices in Russia, Poland, and Mongolia(해외로 파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자의 노동과 인권 

상황: 러시아, 폴란드, 몽골에서의 착취적 관행)”, Cornell Int’l Law Journal, 51, 183 (2018).

189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지표, 2012. 

190　 KOR/16/0068. 또한 KOR/21/0057.

19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2), 682쪽.

1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 A/70/362.

193　 KOR/16/0068. 

1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 A/7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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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월급의	80-90퍼센트는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월급으로	생활	필수품을	구매한	후,	남

은	돈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다.195	일부	노동자는	소액의	월급마저도	관리자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고했다.	일부는	월급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고,196	숙소

나	근무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자에게	추가적으로	착취를	당하기도	쉽다고	설명

했다.197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과거	건설	부문	해외노동자는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도	회사를	통해서	국가에	기여금을	내야	했다고	진술했다.198

“벌이의	60퍼센트는	정부로	간다.	20퍼센트는	식비	등	생활비에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도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다.	20퍼센트를	

모두	주지	않고,	딱	담배랑	생필품을	살	정도만	준다.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씩	주고,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다	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199	(남성)

98.	 해외노동자로	일했던	이들은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버는	것보

다	나았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	3년	내지	5년	정도	근무하면,	좀	더	자유롭게	근무지에서	나올	

수	있어서	인근	지역에서	자유	계약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데,	주로	건설	부문이라고	전

한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에	일정	금액	기여해야	하지만,	노동자가	추가적으로	수입을	챙길	여

지가	좀	더	있다.200		

“일을	마치고	나서는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일을	더	해서	생계를	꾸린다.”	201	(남성)	

99.	 또	다른	강제노동	지표로	해외노동자의	고립된	상태를	들	수	있는데,	외부	정보	접근이	거의	허

용되지	않고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보안담당자를	해외

로	파견해서	해외노동자를	감시하도록	한다.202	보안담당자는	노동자를	상시	감시하여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규칙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과거	해외노동자는	통제	제

도가	엄격했다고	진술했다.	이동의	자유가	없고,	회사가	여권을	압수한	상태로	근무지에서	나올	

수	없고	좁은	거주	시설에	모여서	생활하며,	국가보위성	관계자가	거주	시설을	지키는	경우가	

빈번하다.203	노동자는	동료와	대화할	때도	항상	조심할	수	밖에	없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정부	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204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	500명당	보위원이	한	명씩	있다.	작업반으로	나눠지는데,	보

195　 KOR/16/0071. 또한 KOR/22/0010. 

196　 KOR/21/0022, KOR/22/0008.  

197　 KOR/22/0018. 

198　 KOR/22/0011.

199　 KOR/21/0057. 

200　 KOR/21/0026. 

201　 KOR/21/0057. 또한 KOR/21/0058.  

20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2). 

203　 KOR/16/0068. 또한 KOR/20/0042 및 KOR/22/0021.

204　 KOR/2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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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작업반장에서	작업반	소속	인원을	감시하라고	한다.	작업반장이	매일	보위원에게	

보고한다.”	205	(남성)	

1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통신과	정보	접근을	항상	엄격하게	통제한다.	과거	해외노동자

는	본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	사용도	제한적이었다고	언급했는데,	본국에	보내

는	서신은	보위원이	사전에	읽고	검열했다.206	숙소에서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을	보는	것에도	

제한이	있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207	해외노동자는	또한	심리적	압박과	고립을	

경험하는데,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서	지내기	때문이다.208

“근무지를	나올	수	없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텔레비전도	없고	영화도	볼	수	없었다.	“자

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작업반장이	사무실에	텔레비전을	사서	몰래	볼	수	있었

다.	영화는	못	봤다.	신문은	없다	...	한달에	한번	편지는	보낼	수	있지만	보위원이	읽고	검

열한다.	우리가	부적절한	것을	적을	경우	보위원이	찢어버렸다.	북에서	우리에게	써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다.”	209	(남성)

101.	 적절한	의료	및	안전	조치	없이	기준	이하의	근로	및	거주	환경에	노출되는	것	또한	강제노동	지

표이다.	과거	해외노동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작업해야	했고,	기준	이하

의	거주	환경에	놓였다.	많은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	있는	과밀화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이

들	장소	대부분은	수백	명이	함께	공용	욕실을	사용하는	등	위생	환경이	열악하고,	세탁	및	청소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사가	노동자	월급에서	식비를	공제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질이	떨어지는	충분하지	않은	양의	식사를	제공받는다.210	

“북	노동자는	임시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	제대로	된	숙소도	없다.”	211	(남성,	2020년)	

102.	근무지에서	의료	및	안전	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정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지역	당국에	보고되지	않고,	대신	보안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12	가혹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노동자는	필연적으로	의료	및	안전	문제를	겪게	된다.	해외노동자는	일로	

인해	병을	앓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회사를	통해서	국가에	기여금을	내는	것은	변함이	없다.213	

“건강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하루에	12시간	일해야	했다.	오랜	기간	[더운	나라의	열기	속

205　 KOR/16/0068.

206　 KOR/21/0057. 또한 KOR/22/0010.  

207　 KOR/16/0068. 또한 KOR/16/0071.

208　 KOR/21/0012. 

209　 KOR/21/0057. 또한 KOR/22/0010.  

21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2), 682쪽.

211　 KOR/22/0008. 

2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 A/70/362.

213　 KOR/22/0011. 또한 KOR/16/00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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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해서	노동자들	신장에	문제가	있었다.”	214	(남성,	2016년)	

“3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일을	안	하고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일을	안하

고	돈을	벌지	못	할	때도	회사에	돈을	내야	했다.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아팠을	때	회사에	

돈을	낼	수	있었다.”	215	(남성)

103.	 취약성을	노리는	것도	유의미한	강제노동	지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해외노동자

는	해외	파견을	자원해서	나오고,	일부는	해외노동자로	뽑히기	위해	뇌물을	주기도	한다.216	해

외노동자가	되면	본국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개인이	노

력을	통해	따낸	기회일	수	있다.217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제도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성질을	갖는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야기	나눈	해외노동자는	대부분	자신이	어떤	형태로	

계약되었는지,	해외에	처음	파견됐을	때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몰

랐다고	진술했다.	해외노동자	선발	과정도	차별적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탈자는	

경험이	있고	성분이	좋은	노동자는	해외	파견을	나오고	싶어하는데,	해외	파견의	기회는	뇌물을	

낼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한다.218

“많은	주민이	해외로	나가서	건설	등의	부문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노

동자	선발은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	가족,	친척,	친구	배경과	같은	특정	조건이	맞아야	선

발될	수	있다.”	219	(남성)		

104.	월급이나	근로	조건에	항의하여	조직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만을	말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인해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상황이	유지된다.	노동자는	

일을	잘	못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시	송환될	수	있다고	위협받는다.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붙잡힌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다.		220

“보위원에게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내	의도는	남으로	오는	것이었다.	하

지만	나를	체포하더니	수갑을	채웠다	...	조만간	북송되는	상황이었다.”	221	(남성)	

214　 KOR/16/0071. 

215　 KOR/22/0011.

21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2). 

217　 KOR/21/0026. 

218　 KOR/20/0042, KOR/21/0022, KOR/22/0006. 

219　 KOR/21/0011. 또한 KOR/22/0008, KOR/22/0009 .  

2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 A/70/362.

221　 KOR/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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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광범위하고	여러	층위에	걸친	강제노동	제도를	통한	통제	속

에서	착취당한다.	강제노동	제도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강제노동

은	국가에게는	무급	노동을	제공하며,	국가는	강제노동을	수단으로	국민을	통제	및	감시하며	사

상을	주입한다.		

2.	 강제노동은	국가의	교정	제도,	학교,	국가가	강제로	배정하는	직장,	군	징집,	돌격대,	인민반,	여

성동맹,	해외노동자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제도에는	공통적인	인권	침해	행

위가	발생하는데,	해당	침해는	강제노동을	구성하는	요건이기도	하다.	가령,	개인이	노동의	종

류나	근무지	위치를	고를	수	없고,	노동에	대한	보수가	적절치	않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고,	장시

간	적절한	휴식이나	휴일	없이	노동하며,	작업	자체가	신체적으로	고되며,	적절한	직업	보건	및	

안전	조치가	부재하고,	일과	관련된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건	의료	접근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부정하는	등의	다른	인권	침해로	인해	강제노동이	더욱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다.	

3.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한	정부관계자가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를	폭력으로,	또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으로	다루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점도	기록했는데,	특히	구금	시

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이다.	돌격대로	파견된	경우나	군	징집병이	수행하는	작업	등	현장

으로	장기간	파견되어야	하는	강제노동의	경우,	숙소나	식량	접근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인

권	침해	또한	발생하며,	영양실조나	기아	사례도	보고된다.	여기에	더해	현장으로	파견되는	경

우,	여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써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일부는	뇌물을	지급하여	

아예	강제노동을	하지	않기도	한다.	성분이	낮은	경우	조건과	대우가	열악하고,	한층	더	고된	형

태의	강제노동에	동원되기	쉬운	한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노동자로	

파견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4.	 해외	노동은	국가의	강제노동	제도와	인권	침해가	해외로	확장된	경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출신	노동자는	권리가	침해된	채	국가를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이용되며,	

노동자가	거둬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정부로	흘러	들어간다.	착취적이고	강압적인	노동	환

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업체와	정부	당국이	오랜	시간	적절한	보상	없이	엄격한	감

시	속에서	이동의	자유나,	사생활	및	정보접근에	대한	보장없이	적절한	식량이나	보건의료를	제

공하지	않는	부적절한	거주	환경	속에서	강제로	해외노동자를	일하게	만든다.		

5.	 강제노동	제도는	광범위하게	운영되는데,	젠더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미친다.	물리적으로	이

동해야만	하는	강제노동	환경에서	여성은	성폭력에	더욱	취약해진다.	가령	구금	시설,	돌격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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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군	징집	기간	중	배치	등의	상황이	포함된다.	여성은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동시에	고정관

념으로	인해	여성에게	치중되는	역할도	해내야	하는데,	아이나	고령인	가족의	돌봄,	집안일	등

을	포함한다.	한편	남성은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	

배정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장으로서	역할해야	하는	부담

은	더욱	커졌는데,	그	결과	여성은	인신매매를	당한	후	해외에서	강제혼에	처하거나	매춘에	종

사하는	등	소득을	올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젠더	기반	폭력의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정도

가	심화됐다.	남성은	더	장기간	군에	징집되고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강제로	출근해야	하는	엄

격한	요건에	따라	통제나	감시를	받는	정도가	더	심한데,	이는	남성이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가

능성이	더	높다는	젠더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한편	남성이	기혼	여성에	비해	생계를	꾸리기	위

한	소규모	상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적다는	뜻하기도	한다.	아동은	학교와	청년동맹을	

통한	강제노동에	취약한데,	한	달	가까이	현장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6.	 일부	사례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이들이	겪는	통제	및	착취의	정도와	처우가	“소유”의	경계

선에	닿을	수	있는데,	이는	노예화를	금지하는	인권	의무의	위반일	뿐	아니라	반인도범죄로서

의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구금	시설	내에서	혹은	돌격대에서의	강제노동은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이러한	강제노동	사례에서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고,	통신	장비	접근을	비롯

한	물리적	환경을	통제하며,	국가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

다는	위협이	가해지는	“생활	총화”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도	통제하며,	무장한	경비를	두어	탈출

을	방지하거나	저해하려는	조치를	취하거나,	업무	할당량과	관련하여	폭력이나	집단	체벌	등의	

물리적	처벌을	실행하거나	처벌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성	및	젠더	기반	폭력이나	적절한	수준

의	식량,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가혹한	처우	및	학대가	이

뤄지는	등의	특징이	있다.	반인도범죄를	포함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우선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무이다.	국내적으로	책임을	규명할	창구가	없는	상황

에서,	국제공동체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국제사법제도를	통하거나	국내	관할권을	통한	소

추를	통하여	책임	규명을	추진해야	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법상	금지된	강제노동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형태의	노예

제	또는	예속	상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

을	중심에	둔	자발적인	노동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	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바

람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구금	가능성을	들어	위협하는	등	노동을	강제하는	제도를	개

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학교나	대학에서부터	이러한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동이	자신의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을	개발하고	존엄성이	존중되고	의

미가	있는	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아동	노동	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9.	 본	보고서	별첨에	상세히	기술했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법에	따른	인권	의무가	

있다.	또한	복수의	국내법을	채택했는데,	해당	법이	이행된다면	강제노동을	방지할	수	있다.	가

령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을	규제하고	유급	휴가를	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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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며,	출산	휴가	및	비차별	조치를	포함한	여성	노동자를	위한	지원,222	아동권	보호,	직업	보건	

및	안전,	보건의료	제공	등과	관련된	국내법	조항이	있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

서는	앞서	기술한	국제	의무나	국내법이	이행되지	않는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당수	개인이	점차적으로	소규모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꾸리고	가

족을	돌보고	있기에,	해당국	정부는	착취	및	부정부패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상

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감옥	및	기타	구금	시설	내	노동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교정	및	사회	재활,	또한	석방	이후	

지역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행정	법령을	근거로	노동형을	선고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소극적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적인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좀	더	광범위한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

한	국제인권법상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에	이를	수	있는	환경	및	대우를	해

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령	구타를	통한	수감자	징계,	특히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

력,	적절한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질이	떨어지는	충분치	않은	양의	식사	제공,	보건의료	부재,	

고된	노동에	따라	필요한	보건	및	안전	조치	미비	등을	포함한다.	

12.	 국제공동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	협력	시	엄격한	실사를	실시하고,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223	및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를	척결하고자	마련된	기타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공급망을	엄격하게	감시함으로써,	강제

노동을	철폐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하여	노동	이주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회원국은	제재	조치와	관련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또한	인권	의무에	

따라	노동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노동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양질의	노동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안전	조치	및	모니터링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도록	한다.	이는	해당국	영토	및	관

할권	내에서	해외노동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	전수를	조사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

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노동	개혁을	포함하여	인권을	중심에	둔	발전	방식을	채택하거

나	최소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222　 남성 육아 휴직은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제도상 보장되지 않는다. 

223　 HR/PUB/11/04, 제네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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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동	제도의	구조

적	개혁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중심에	두도록	한다.		

-				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	관행을	철폐하고,	국내법상	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	관행의	정의를	정확히	명

시하고,	노예화를	형사	범죄로	정의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제재	조치로	처벌하도록	한다.	

-				강제노동과	노예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개혁을	이행하는	데	있어,	남성과	여성,	남아와	여

아가	처한	서로	다른	상황	및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효과적으로	다룬다.	

-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저임금	직종에	여성을	배정하는	등	노동과	관련하여	여성을	차

별적으로	다루는	국내법	및	정책을	검토한다.	이는	노동과	관련하여	젠더에	따른	차별적인	관행을	

금지하려는	목적이다.		

-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을	규제하고	유급	휴가를	보장하

며,	직업	보건	및	안전,	보건	의료	제공,	직장	내	업무	접근성	및	처우에	있어서의	비차별,	모성	보

호,	아동권	보호,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권리	보호	등을	보장하는	기존	국내법을	이행한다.

-				보육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모	모두가	직업과	가정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의	출산	휴가에	더해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이

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법을	개정한다.	

-				강제노동	및	노예화를	철폐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개혁을	이행하는	데	있어,	장애인이	직면할	수	있

는	위험	요소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가령	장애인이	취업시	선택	및	동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하

며,	강압을	받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노동자	개인이	하고	싶은	일과	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강제적	성격을	

갖는	국가의	일자리	배정을	중단하고,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을	로동

단련대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벌법을	폐지한다.	

-				하고	싶은	일과	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채용이나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젠더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차별의	원칙을	보장한다.	

-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독립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직장의	민주화가	가능하도록	개혁	조치를	취한다.	

-				독립적인	노동조합	설립	허용에	더해,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이	되는	데	필요한	개혁	및	조치를	취하

Ⅵ. 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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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울러	특히	강제노동,	아동	노동,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협정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기구	협

정	당사국	가입을	고려한다.		

-				인민반을	통한	강제적인	노동	동원을	중단하고,	긴급	상황과	소규모의	공동체	역무	등	시민적	의무	

수행	시	자발성에	따른	참여가	되도록	보장하며,	이는	국가와	국민간	맺어진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적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				식량과	같은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교환을	포함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정당한	활동

을	범죄화하지	않는다.	

-			노동에	동원하는	수단인	돌격대를	폐지한다.	

-			강제된	노동력의	공급책으로	군	징집병을	활용하지	않는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가	의무를	준수하여,	학생이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젠더와	무관

하게	자신의	관심사,	강점	및	장래희망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	

제도를	개혁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가	의무를	준수하여,	학교	제도를	통한	아동	노동	활용을	중단

한다.	

-				아동이	교육	과정의	일부로	“경제	과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하여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

게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				젠더,	사회적	지위	또는	부모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아동	대상	차별을	중단한다.	

-				공식	및	비공식	부문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한	작업에	동원하는	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노동	및	아동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			기존	국내법을	비롯하여	관련된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는	직업	보건	및	안전	제도를	마련한다.	

-			안전보호복을	포함하여	노동자에게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한다.	

-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한다.	

-				강제노동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	건을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

되는	창구	접근을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감옥	내	노동	제도를	개혁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개인의	교정	및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

로	노동이	이뤄지도록	하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넬슨만델라규칙),	여성수감

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비구금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규칙)을	포함한	국제	인권	표준을	보장

하도록	한다.	

-				수감자가	수행하는	작업	등을	포함하여	수감자의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감옥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				교정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구금	시설	내	노동	조건	및	처우가	넬슨만델라규칙을	준수하는지	살피

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방문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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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자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감시	및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보장하고,	수감자가	강제노동	관

련	사례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	혐의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창구	접근을	제공

한다.

-				노동	제도를	통한	수감자	대상	인권	침해	혐의를	공정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즉각	조사한다.	가령	

수감자를	구타하거나,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량을	주지	않거나,	또는	이들이	성

폭력을	비롯한	모든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당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를	포함한다.	

-				반인도범죄에	달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이러한	침해를	종식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침해	행위	혐의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있는	이

들에게	책임을	물을	의지와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공동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	엄격한	실사를	반드시	수행하고,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및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를	척결하고자	마련된	기타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공급망을	엄격하게	감시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하여	노동	이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원국은	제재	조치와	관련

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노동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양질의	노동	환경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해당국	영토	내에서	해외노동자를	대상

으로	발생한	범죄	혐의	사례	전수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즉각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엄격한	

안전	조치	및	모니터링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도록	한다.

-				국가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유엔의	임무	수행을	가능토록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제

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국제적	책임	규명

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한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

거나	임시	국제재판소	또는	기타	유사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가능한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제	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수사	및	소추

하며,	이때	역외관할권	및/또는	보편관할권	원칙을	근거로	한	방안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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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에	대한	권리	및	직장에서의	권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제	

인권	조약법상	및	국제관습법상	의무를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므로	유엔	헌장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224	이는	

유엔	헌장	제55조	및	제56조를	포함한다.225 

유엔	총회는	1945년	10월	24일	유엔	헌장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이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회	각	기관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해당	권리

와	자유의	옹호를	위한	구제조치에	대한	동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세계인권선

언은	헌장에	담긴	“인권”이란	회원국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30개의	간결한	조항을	통해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직장에서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다.	

22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제26조부터 제33조. 

225　 유엔 헌장 서문, 제1조, 제2조, 제13조, 제68조도 인권을 언급한다.  

별 첨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 인권 의무 및 강제노동 관련 국제 표준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유엔은	다음을	촉진한다.	

(a)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b)		경제·사회·보건	및	관련	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c)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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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채택	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에	수반되는	세부내용을	기술한	구체적인	인권

조약을	채택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핵심	인권	조약	아홉	개	중	다음	다섯	개를	비준했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81년	9월	14일	비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81년	9월	14일)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2001년	2월	27일)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

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

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

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

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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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년	9월	21일)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16년	12월	6일)226			

상기	조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	관행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띠는	의무를	지닌다.	

226　 이외 핵심 인권 조약으로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b)			제3항(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중노동을	수반하는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

에서,	권한	있는	법원의	형의	선고에	따라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배제한다고	해석되지	않

는다.

(c)		이	항의	목적상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	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i)	(b)에서	언급되지	않은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으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

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국가의	경우,	양심적	병

역거부자에게	법률상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부과되는	역무

(iv)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속하는	작업	또는	역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조항	중	직장에서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여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

하여	타인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또

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법률에	규정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떤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1948년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

이	그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법

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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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이행을	감독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001년에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행	상황을	마지막으로	검토했다.227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해당국의	사

회주의로동법	제2장,	특히	제14조와	제18조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와	부합한지에	대한	우

227　 CCPR/CO/72/PRK. 해당국의 3차 정기보고서는 2004년 1월 1일 기한을 넘겨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

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법률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구

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고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

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근거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

지	않는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	이유를	고지	받으며,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고지	받는다.	

3.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	행사	권한을	부여받

은	그	밖의	공무원에게	신속히	회부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

진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의	모든	사법절

차	단계에서의	재판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판결	집행을	위하여	출석할	것이라는	보증	

하에	석방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

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가능한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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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표했다.2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법	체계	분석내용은	동	보고서	별첨	제2호에	담겨있

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은	직장에

서의	권리를	다루는	핵심	인권	조약	중	하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중요한	의무를	지운다.	

2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1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8조는 

“사회주의로동규률은 자각적규률이며 사회주의로동규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노동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고도	했다.	

	

27.				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고위급	여성	비율이	낮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여타	경제부문	내	

여성의	책임권한을	비롯한	대표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당사국은	특히	고위급에서의	공공부문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3

조	및	제26조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요	경제부문	내	여성의	책임권한이

나	보수	등	여성의	지위에	관한	통계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

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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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

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

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

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

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

한다.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

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

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

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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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이행	감독을	책임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

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행	상황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229	직장에서의	권리에	관한	조항

의	이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과	연소자를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경제적·사

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조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29　 E/C.12/1/Add.95. 해당국의 3차 정기보고서는 2008년 6월 30일 기한을 넘겨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

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

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

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

벌될	수	있도록	한다.	

3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이후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협약을	적절한	시기

에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당사국이	필요한	법률개혁을	가속화하여	국제

노동기구의	노사정	삼자	대표제	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고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법조치를	통해	모두가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독려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보고서	문단	14에서	“국가가	의무적	일자리를	배정하는	현	

제도는	노동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며,	개인이	직업이나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35.			위원회는	일자리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을	폐지

할	목적으로	국내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36.				위원회는	당사국이	독립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할	권리	등의	노동조합권과	관련한	국

내법을	검토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8조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3차	정기보고서에서	가족수당,	장애수당,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상	

혜택의	수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독려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복지지출과	취약계층	공공부조에	대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증대하

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	특히	여성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영토	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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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아동권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행	상황을	2017년에	마

지막으로	검토했다.230	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시한	권고에는	

아동	노동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230　 CRC/C/PRK/CO/5.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

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아동 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54.			국내법상	아동	노동은	금지되어	있고,	아동의	“학교	실습”	참가	의무가	일	년에	삼	주	뿐이기	

때문에	아동	노동은	폐지되었다는	당사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육,	신체적·정신

적	발달과	안녕을	방해할	수	있는	광범위한	노동과제가	아동에게	부과된다는	정보에	대해	여

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상당히	우려한다.

(a)		당사국	노동법은	18세	이하	아동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b)				일과	중	상당	시간을	(‘경제	과제’라는	명목	하에)	자원하여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하

거나	숲에서	나무를	하거나	이웃	및	마을에서	김매기를	하거나	도로를	보수하거나	

동상을	청소하거나	산림화	사업에	참여하거나	건설	작업에	참여하도록	요구	받는

다.	이는	아동의	교육,	건강,	휴식	및	여가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며,	이러한	작업에서	

빠지려면	돈을	대신	내야	하는	관행이	있다.	

(c)				아동은	대규모로	농업에	동원되기도	하는데,	하루	작업	시간이	상당히	길며	때로는	

한	달	가량	동원되기도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d)				(군과	유사한	청년	건설	여단인)	돌격대에	16세	및	17세	아동을	수용하여	10년간	일

을	하게도	한다.	돌격대의	경우	노동	시간이	길고	신체	노동	강도가	강하며	아동의	

교육	접근성이	제한된다.		

55.			최종견해(CRC/C/PRK/CO/4,	문단	61)를	상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8.7을	참고

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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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서문에서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

할”을,	제5조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가	가정과	

직장에서	양	부모의	동등한	역할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동	협약에는	노동권과	성평등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항도	있다.	

(a)				18세	이하	아동이	공식·비공식	부문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에	고용되는	것을	명

시적으로	금지하도록	노동	및	아동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b)				아동이	교육	과정의	일부로	“경제	과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하여	경제적	상

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즉각	조치를	취한다.		

(c)				아동이	집단	농촌동원	참가를	강요	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이들

에	대해서는	최저연령	및	노동시간	제한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둔다.		

(d)				18세	이하	아동을	돌격대에	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제182호)	및	최저연령	협약

(1973년,	제138호)	비준을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의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프로그램의	기술지원을	요청한다.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

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b)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c)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

을	권리

(d)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

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

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단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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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이행을	감독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행	상황을	2017년에	

마지막으로	검토231하면서	노동권과	관련한	몇	개의	권고를	채택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권고도	제시했다.	

231　 CEDAW/C/PRK/CO/2-4.

고용

35.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의	고용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2015년

에	사회주의로동법과	녀성권리보장법을	개정하여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150일에서	240일

로	연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에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a)				노동인력이	여전히	성별을	기준으로	분리되며,	노동	관련	법률	및	지시는	여성을	특정	

직종에	배정함으로써	여타	직종에서는	배제하고,	이때	여성	개인의	잠재력을	고려하

지	않은	채	여성이라는	집단에	부과한	특성을	근거로	하며	직장	내	성평등	달성을	저

해하는	점

(b)		계속되는	여성의	고위직	접근	제한

(c)				남성의	정년은	60세인	데	반해	여성의	정년이	55세로	설정되어	연금혜택,	경제적	독

립성,	의사결정직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점

(d)		동일임금에	대한	통계	부재

(e)		유급	또는	무급	남성	육아휴직의	부재

3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거나	여성에게	저임금	일자리를	배정하는	직업배정표

를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여	직장	내	성별	분리를	폐지한다.	

(b)				여성의	관리자·지도자	직급	진출을	증진하며,	이를	위해	할당제	또는	속진임용제도	

등의	임시특별조치를	도입한다.

(c)				정년을	통일하기	위해	노동법을	검토하여	여성에게	보다	많은	고용기회와	동등한	연

금혜택을	제공한다.				

(d)		동일임금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e)				가정	내	남녀간	공평한	역할	배분을	증진하고,	이를	위해	출산	후	남성	육아휴직	또는	

공동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한다.

(c)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

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d)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

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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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구

체적인	법적	의무도	지닌다.

37.			위원회는	직장	내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

에	대해	당사국이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하는	법률이	

부재한	점,	그리고	구제를	받으려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된	이의	제기	제도

와	보호조치가	부족한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마지막으로	2012년에	개정한	

형법을	통해	복종관계의	여성에게	강요하여	성교한	자에	대한	처벌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장	내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불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직

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밀이	유지되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제

도를	마련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비롯한	효과적	구제수단에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형법을	검토하여	강요에	의한	성교를	

비롯한	직장	내	강간을	불법화하고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직장	내	강간에	대한	정의는	

자발적	동의	부재를	근거로	하고,	강압적	정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

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

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	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a)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b)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그리고	고

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c)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d)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

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f)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g)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h)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

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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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232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j)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k)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

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12월	19일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장애인권

리위원회에	첫	정기보고서를	제출했고,	위원회의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을	2023년	하반기에	제출했다.	

국제노동기구 가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일체	가입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따

른	의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달하면	자동으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된다.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담긴	실질적	의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233

1.			노사정	삼자주의(tripartism)를	따른다.	회원국은	국제노동총회에	노사정	삼자	대표단이	참가

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표단에는	해당국의	정부	대표	두	명	및	노사	대표	각	한	명이	포함되어

야	한다.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2.			직장	내	기본	원칙과	권리를	실현한다. 234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일원으로서	기본협약

(fundamental	conventions)에서	다루는	기본권	관련	원칙을	신의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235

에	따라	존중,	증진,	실현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b)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을	철폐하며	(c)	아동	노동을	효

과적으로	폐지하고	(d)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차별을	철폐한다.		

3.			비준한	국제노동협약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비준하지	않은	협약	및	권고에	대해	정기

적으로	보고한다.	국제노동기준은	비준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는	“협약”	또는	국제법상	구

속력이	없는	“권고”의	형태로	채택된다.	회원국의	국제노동협약	비준은	의무가	아니지만	강

23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고 명시한다.

233　 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회원), 정보 안내,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2014.

234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 1998.

235　 국제노동기구는 2021년 4월 1일 기준, 아홉 개 협약을 기본 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지정하고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홉 개 기본 협약은 다음과 같다: 강제노동 협약(1930년, 제29호) 및 그 의정서(2014년, P029);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협약(1949년,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제98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제100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1957년, 제105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제111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 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제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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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력히	권장되고	있으며,	노사정	삼자가	참여하여	노동기준	비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노동기준의	적용은	“감독	제도”에	의해	관리된다.	“감독제

도”에	따라	독립	기구와	노사정	삼자	기구	뿐	아니라	“특별	절차(진정	또는	제소	등)”에	의한	

주기적인	검토가	진행된다.	

4.			노동과	관련하여	중요도가	동등한	네	개의	상호의존적	전략목표를	추구한다.236	이는	(1)	고용	

증진,	(2)	사회적	보호조치	수립	및	개선,	(3)	사회적	대화	및	노사정	삼자주의	증진,	(4)	직장

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존중,	증진	및	실현을	포함한다.					

5.			노동기준을	들어	특정	국가의	비교우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되,	동시에	직장	내	기본	원칙과	

권리	침해를	근거로	들거나	사용하여	비교우위를	취하지	않는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주요	유엔	인권	메커니즘	중	하나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출범했던	2006년에	설립되었다.	이	신규	

메커니즘은	“동료	평가”로	이뤄진다.	유엔	회원국들이	동료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

항을	담은	권고를	제시한다.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검토	대상국은	검토	마지막	단계에서	

이행을	위해	수용할	권고와	거부할	권고를	선택하게	된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	모두	5년마다	검토를	

받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까지	세	번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거쳤는데,	가장	최근에

는	2019년에	실시되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실시할	때	회원국들은	앞서	언급된	국가의	조약상	의무를	반영하여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려를	위해	권고를	제시하며,	여기에는	노동권	관련	의무도	포함된다.		

2014년 제2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237

124.75							특히	식량권,	교육권,	노동권과	관련하여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다.	

(이탈리아)

124.138			국민에게	적합하고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	

(니카라과)

124.128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한다.	(캐나다)

124.130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한다.	(인도네시아)

124.151			모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방글라데시)

124.180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한다.	

(쿠바)

236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국제노동기구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선언), 2008.

237　 A/HRC/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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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238

126.180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특정하고	개정할	목적으로	법률을	강화하고,	이때	특히	교육	및	

고용	접근성을	다루는	조항에	집중한다.	(코트디부아르)

126.199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확대한

다.	(싱가포르)

126.138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	접

근할	자유와	관련된	법률과	국가	정책을	검토한다.	(코스타리카)

	

특별절차

세	개의	유엔	주요	인권	메커니즘	중	나머지	하나는	인권이사회가	임명하는	특별절차	제도이다.	“특별

절차”는	개인	또는	그룹	형태의	독립적	인권	전문가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이들은	인권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이들을	가리키는	명칭은	특별보고관,	특별대표,	실무그룹,	독립전문가	등

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별	특별보고관이	배정된	국가	중	하나이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위임권한을	받아	해당국의	상황을	살피고,	해당국	정부가	부족한	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

류를	도모한다.2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특별절차를	인정하거나	해당	특별절차와	협력하

지	않는다.	

해당	위임권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변화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

고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위임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위임권한	

수행자의	국가	방문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특별보고관은	일년에	두	번	주변	지역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를	비롯한	비정부	관계자를	만난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인

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타	관련국,	그리고	유엔이	어떻게	

부족한	부분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권고를	제시한다.240	

238　 A/HRC/42/10.

239　 인권위원회 결의 2004/13에 의해 설립.

2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 A/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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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내	법제도를	통해	노동권에	관한	중요한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해

당	기준과	현실	간의	큰	격차는	동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

사회주의로동법	(이하	“로동법”)	제1장	제1조는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

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라고	명시한다.		

로동법은	자율적인	직업	선택권을	명시한다.	제5조는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명시한다.	이는	헌법	제70조에도	

언급되는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

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해당	조항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동

법	제4조는	“사회주의	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2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한다”고	규정한다.

근무시간과 유급휴가

로동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	범

위에서	사회적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국내법에	의해	근무시간과	유급휴가	금액이	규정되어	있다.	로동법	제12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

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

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명시한다.242	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로동보호법(이하	“로동보호법”)이	보충하는데,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로동과	휴식을	

옳게	결합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

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조직을	짜고들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로동

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1　 노동 의무에 강제, 강요, 처벌 또는 처벌의 위협이 수반된다면 강제노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2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헌법”) 제56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별 첨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동자에 관한

국내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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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법	제16조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하루로

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3 	

로동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

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식

과	학습을	옳게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

다.”244	

로동법	제63조는	초과근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근로자들은	하루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

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없다.”245	

아울러	로동보호법	제37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로동시간을	초과하여	로동

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로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내법은	주6일제를	보장하는데,	노동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

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246	

유급휴가에	대해	제65조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

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고	규정한다.247	

여성 근로자 관련 별도 조항

로동법	제59조는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

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

243　 참고로,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들은 여타 관할권의 유사한 조항을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가정의 의무를 대부분 여성이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동등한 고용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근무 시간에 관한 내용은 로동보호법 제36조에도 언급된다: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부문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그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 로동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기관이 한다.”

244　 헌법 제30조 또한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명시한다. 

245　 참고로 초과근무는 상한선이 있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생산 

변동사항에 대응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초과근무를 소득 증대의 기회로 여겨 반기는 경우가 흔하다. 국제노동기구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1962년, 제116호)를 참조한다.

246　 로동보호법 제39조에도 언급된다. 

247　 헌법 제71조 및 로동보호법 제4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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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로동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2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2010년	최초	채택,	

2015년	최종	수정보충,	이하	“녀성권리보장법”)은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여성의	노동권을	규정한

다.	녀성권리보장법	제31조는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6시간이며	

생활비를	전액지불한다”고	명시한다.	해당	법	제26조는	“녀성은	로동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로

동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로동법은	여성	육아휴직만을	제6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

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	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고	명시한다.249	남성	육아휴

직	관련	조항은	없다.	

녀성권리보장법	제34조는	부당해고를	금지하는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	것을	리유로	녀성을	직장에서	내보내지	말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77조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

어준다”고	규정한다.		

아이	돌봄과	관련하여	로동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로동

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

체는	녀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250	더

하여,	녀성권리보장법	제27조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장에	다니는	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	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같은	것을	잘	꾸리고	바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48　 로동보호법 제24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헐한 일을 시키며 

젖먹이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녀성권리보장법 제30조는 임신부나 

유아를 키우는 여성에게 야간근무를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로동보호법 제38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힘든 로동,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젖먹이어린이가 있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 시간외 로동, 휴식일로동을 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내보낼 수 없다. 녀성근로자들이 일할 수 없는 직종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기관이 한다”고 명시한다. 

249　 녀성권리보장법 제33조는 “녀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로동보호법 제40조는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휴가와 보충휴가 외에 산전산후휴가를 

더 준다. 정기휴가와 보충휴가는 다음해로 넘길 수 없다”고 명시한다. 

250　 로동보호법 제21조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게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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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 보호

로동법	제72조는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	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주며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로	공부시킨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

서를	눅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은	근로	가능한	최저연령을	정하고	있는데,	로동법	제15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

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251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252고	

규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2014년)	제1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는	아동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은	아동에게	로동을	시키는	행위

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급여

로동법	제37조는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

는다”고	규정한다.253	

나아가	제38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

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등급제를	정한다”고	명문화한다.		

헌법	제70조는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업무상 건강 및 안전 254

로동법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교양사업체계

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로동보호사업을	대중자신의	

251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 협약(1972년, 제138호)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제182호)은 모든 당사국으로 

하여금 18세 미만인 자를 위험한 작업에 고용하거나 종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한 직업 및 활동 목록은 고용주 및 

노동자와 상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은 보편적으로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으로 여겨지며, 사업체들은 관련 국내법이 

부재하더라도 이를 멀리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252　 헌법 제31조에도 언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2조에 의하면, 16세까지 아동으로 여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한다. 

253　 녀성권리보장법 제31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같은 로동에 대하여 녀성에게 남성과 꼭 같은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제노동기구 동등보수 협약(1951년, 제100호)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요구하며, 이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보다 넓은 개념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 간 비교 뿐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가치가 동등한 일자리 간 

비교도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254　 참고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작업환경(산업위생) 내 재해 관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측면(예를 

들어, 고용주 및 노동자의 리스크 평가 참여)을 비교적 덜 강조한다. 국제 노동 기준은 “예방 안전 및 보건 문화” 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를 모든 차원에서 준수하는 문화를 의미하는데, 권리·책임·의무가 정립되고 

예방의 원칙이 최우선순위인 체계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확보하는 데에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힘쓰는 특징을 보인다[국제노동기구 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2006년, 제187호) 제1조 (d) 참조]. 사회주의적 법치 

제도 하에서 주로 생략되는 기본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안전하지 않은 노동을 거부할 권리(작업중지권)인데, 이는 국제 노동 기준상 

보호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 산업안전 보건 협약(1981년, 제155호) 제13조는 “생명 또는 건강을 급박하고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는 국내 조건 및 관행에 따라 부당한 후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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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해당	부문의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	시킬	수	없다.”255	제55조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

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

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로동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미리	막으

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로동보호법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며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한다.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

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며	그들이	보다	안전하고	문화

위생적인	조건에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일하도록	한다.” 256	

로동법	제56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로동안전상태를	구체

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

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개소를	정비한	다음에	생산을	계속하여

야	한다”고	규정한다.	로동보호법	제17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

치,	신호장치	같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일

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257		

로동법	제60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보장해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

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로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55　 로동법의 다음 조항도 이를 보충한다. 제9조: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로동과정에 로동재해와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체계를 바로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근로자들이 국가의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 로동안전규정, 로동안전조작법, 로동위생지식 같은 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7항: 로동안전교양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해당 교육 및 

양성기관에서는 로동안전공학과 로동보호학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256　 로동보호법은 노동 안전교육, 휴식권, 위험 부문 노동자를 위한 혜택, 직업성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 재배치, 노동 

안전규정, 산업재해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제16조 내지 제20조는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포함한 적절한 노동 환경 및 시설을 보장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지운다. 제16조: “로동보호를 위한 조건보장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 같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에 대해 점검보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불비한 로동안전시설을 제때에 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치된 로동안전시설은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승인없이 해체할 수 없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열, 가스, 먼지, 소음, 진동, 습기, 방사선, 세균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채광, 조명, 통풍, 난방조건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열, 유해물질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제25조와 제26조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제25조: “설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건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로동안전, 로동위생 같은 

로동보호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이나 시설물은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린접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설비, 검사기구는 정상적으로 검정하고 합격된 조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57　 로동보호법 제6장은 노동 안전규율의 확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장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규정한다. 제63조는 사고 ‘심의’ 시 다음을 논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과정; 2) 산업재해의 원인; 3)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 전) 노동 보호 실태; 4)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5)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6) 피해자 및 그 가족의 보상 방법; 7) 산업재해 방지대책. 로동보호법 제8장은 노동보호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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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한다.258		로동보호법	제6조는	“국가는	로동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

기술적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현대화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 보건의료

로동법	제58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

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9	

나아가	제7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

상혜택을	준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

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로동법	제68조는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받는

다”고	규정하며,	제69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

는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고	명

시한다.	이에	더해	제71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

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이하	“장애자보호법”)	제5장(제30조부터	제41조까지)은	여러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34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로동보호조건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야	한다.	필요한	로동보호조건을	갖추어주지	않고는	장애자에게	로동을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한

다.	제32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의	장애정도와	성별,	년령,	체질을	고려

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나아가	

제37조는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로

동과	휴식을	옳게	조직하며	정양과	휴양,	료양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8　 로동보호법 제17조 및 제27조 내지 제34조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 같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제27조: “유해로동, 고열로동, 중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작업대상과 성격에 따라 작업필수품, 로동보호용구, 

영양제, 세척제, 약제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한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공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해당한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과학연구, 실습을 하는 연구사, 실습생과 필요에 따라 동원된 

인원에게도 직종에 따르는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9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호물자의 생산, 공급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로동보호물자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로동보호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쓰던 것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호물자보관시설을 갖추고 로동보호 물자가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로동보호물자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렵고 힘든 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영양제와 보호약제, 해독제 같은 것을 정해진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영양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탄광, 광산, 림업, 수산, 지질탐사부문 같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피복, 식료품, 기호품 같은 우대물자를 공급한다. 우대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34조: “철도운송, 탄광 및 따로 정한 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제복을 궁급한다. 제복을 공급하는 

부문과 대상, 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259　 로동보호법 제22조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보건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병원 또는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로동재해위험이 특별히 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병원 또는 진료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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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법	제7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

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

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260	장애자보호법	제40조는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

한	장애자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명시하고,	제41조는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의	의

사에	따라	양생원	또는	양로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로동법	제77조는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고	규정한다.	

고령자

로동법	제74조는	“국가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고	규정한다.261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2012)	제33

조는	지식	있고	능력	있는	고령자가	계속	근무하려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알맞은	직종에서	일할	수	있

도록	한다.	

로동보호법	제8조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국가는	로동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2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년 개정) 제2조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이들은 사회보장혜택을 

받는다고 명시한다. “사회보장이란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 

장애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여주는 인민적 시책이다.” 로동보호법 제23조는 직업성 질병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적절한 직종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로동행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업성 질병으로 해당 

직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들을 제때에 알맞는 직종에 배치하여야 한다.”   

261　 오로지 성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차이 날 경우, 성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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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과	2023년	사이	면담을	진행한	이탈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내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진술	중	일부이다.	각	인용구	끝의	괄호	안	시기와	장소는	해

당	상황을	언제,	어디에서	겪었는지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노동 유형

ⅰ.  구금 시설 내 노동 			

“우리는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잦았고,	이	때문에	맞았다.”262	(2008년,	사회안전성	집결소,	여성)

“감방마다	반장[다른	수감자를	감독하기	위해	교도소	관계자들이	지정하는	수감자]이	있다.	내가	할

당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	반장은	나를	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	반장은	

나를	막대기로	때렸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방에서	구타했다.	교도관들은	지켜보다가	잠시	후	반장에

게	그만	때리라고	지시했다.	반장이	다른	수감자를	때리기를	꺼려하면,	교도관들이	반장을	때렸다.”263	

(2014년,	사회안전성	집결소,	여성)	

“커다란	통나무를	들어야	했는데,	무거워서	천천히	갔더니	나를	때렸다.	일할	때는	감독관	한	명과	장

전된	총을	든	군인	두	명이	지켜봤다.	누가	도망치려	할	경우에만	총을	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

럽지	못하면	총으로	나를	때리기도	했다.”264	(2006년,	교화소,	남성)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감방에	있는	여덟	명	모두	벌을	받았다.	노동시간이나	할당량을	늘리는	

식으로	벌을	받곤	했다.”265	(2014년,	사회안전성	집결소,	여성)

“뜨개질반에는	수감자가	40-50명	정도	있었다.	뜨개질할	실을	900	그램	제공받았는데,	이것으로	상

의	한	개	반	정도	뜰	수	있었다.	모자를	뜰	때는	실	20-25	그램을	제공받았는데,	이것으로	모자	한	개	

262　 KOR/17/0063. 또한 KOR/17/0075, KOR/17/0076. 

263　 KOR/17/0125. 

264　 KOR/22/0003. 또한 KOR/20/0016.  

265　 KOR/17/0125.

별 첨 3: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탈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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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뜰	수	있었다.	옷이나	모자를	충분히	뜨지	못하는	경우,	독방에	보내거나	음식을	덜	받았다.	밤에	

순찰근무를	하라는	벌을	주기도	했다.”266	(2012년,	교화소,	여성)

“[처벌로]	한겨울에	밖에	세워	둬서	동상이	심하게	걸린	사람들도	있었다.”267	(2009년,	로동단련대,	

여성)

“통나무	10미터짜리를	눈길에	끌고	내려오다가	경사지어서	나무가	너무	빨리	내려가는데	뒤에	나무

도	너무	빨리	내려오고	내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268	(2011년,	교화소,	여성)

“팔만	이용해서	벽돌을	위로	날랐기	때문에	벽돌이	떨어질	때도	있었다.	이로	인해	다리나	팔,	또는	등

도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269	(2007년,	로동단련대,	여성)

“나는	로동단련대에	한	달	간	있었다.	정말	힘들게	일해야	했다.	...	땔감을	모아야	했는데,	아무런	장비

도	제공받지	못해	맨손으로	일해야	했다.”270	(2014년,	로동단련대,	여성)

“단련대에서	지낸	일	년	반	동안	농장에서	일했는데,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건	없었기	때문에	농작물

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허약과	영양실조에	걸

릴	수	있다.”271	(2007년,	로동단련대,	여성)		

“나는	농장에서	3개월	동안	짐승처럼	밤낮으로	일했다.”272	(2007년,	집결소,	여성)

“[수감자들은]	일을	7시	반	경에	나간다.	일을	많이	요구하면	저녁	10시까지	하기도	한다.	휴식은	보장

되지	않는다.”273	(2013년,	집결소,	남성)

“오전	5시에	일어나야	했다.	오전	7시	반에	모인	후	8시에	일하러	내보내고	저녁	9시에	돌아왔다.	임

금을	받지	않은	채	하루	14시간	일했다.	강제노동이었다.”274	(2010년,	로동단련대,	여성)	

266　 KOR/20/0003. 

267　 KOR/17/0075. 

268　 KOR/20/0011. 

269　 KOR/18/0027.

270　 KOR/22/0012. 

271　 KOR/22/0017. KOR/17/0075, KOR/17/0128, KOR/20/0011도 참조.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구금 중 영양실조에 

관한 사례는 다음에서 언급된다: KOR/17/0078, KOR/18/0009, KOR/18/0027, KOR/18/0029, KOR/18/0031, KOR/18/0032, 

KOR/18/0035, KOR/18/0075, KOR/19/0003, KOR/19/0004, KOR/19/0011, KOR/19/0015, KOR/19/0027, KOR/19/0032, 

KOR/19/0034, KOR/19/0036, KOR/19/0042, KOR/19/0043, KOR/19/0044, KOR/19/0051.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구금 

중 충분하고 양질의 식사가 부족했던 사례는 다음에서 언급된다: KOR/17/0001, KOR/17/0049, KOR/17/0052, KOR/17/0057, 

KOR/17/0123, KOR/18/0050, KOR/18/0053, KOR/18/0074, KOR/18/0075, KOR/19/0002, KOR/19/0004, KOR/19/0010, 

KOR/19/0011, KOR/19/0013, KOR/19/0027, KOR/19/0032, KOR/19/0037, KOR/19/0046. 

272　 KOR/17/0117.

273　 KOR/20/0015. KOR/20/0031 및 KOR/17/0075도 참조한다. 

274　 KOR/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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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에	일어나서	6시반에	아침을	먹고,	오전	7시	반부터	할당량이	끝날	때까지	일했다.	보통	밤	

9시나	10시에	일이	끝났다.”275	(2007년,	로동단련대,	여성)

“건설현장에서	일해야	했다.	...	우리가	수행한	노동에	대한	보수는	집결소로	전달됐다.”276	(2013년,	집

결소,	여성)

“보안국	집결소는	사람들을	데려다	노동을	시킨다.	...	보안국	집결소에서는	[우리의]	노동에	대한	대

가로	돈을	받는다.”277	(2013년,	집결소,	남성)

“집결소	내에서도	노동을	시키고,	회사,	각	단위	농장에서	시켰다.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면	집

결소에서	돈을	받는다.	[수감자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	청진시	어느	직장에서	수감자	서른	명,	스무	

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인당	예를	들어	2만원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겠지만,	집결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278	(2010년,	집결소,	여성)

“집결소에서	개인	가정집으로	보내	집안일을	시켰다.	노동에	대한	보수는	집결소가	챙겼다.”279	(2011

년,	집결소,	여성)

“중국으로	수출되는	자수	제품으로	버는	수익은	남성	수감자의	식사	제공에	사용됐다.”280	(2011년,	교

화소,	여성)

“예를	들어	벽돌공장에서	일하게	되면,	벽돌공장에서	주는	돈을	계호가	받아서	도	집결소	소장에게	주

는	시스템이다.	노동	대가가	수감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다.”281	(2013년,	집결소,	남성)	

ⅱ.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없다.	원하는	직업에	지원할	수도	없다.	이런저런	지시를	받

는다	...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282	(남성)

“직장	배치를	받았으나	농촌(살던	고향)의	농장원으로	떨어졌다.	나는	출신	성분이	농장원이었[

다].”283	(여성,	2013년)	

275　 KOR/18/0027.

276　 KOR/16/0020. 

277　 KOR/20/0015. 

278　 KOR/20/0013. 

279　 KOR/20/0008. 

280　 KOR/17/0126. 

281　 KOR/20/0015. 

282　 KOR/22/0010. 

283　 KOR/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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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직업이	있었지만,	노동의	대가로	식량이나	임금을	받지는	않았다.”284	(여성)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노동자도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노동을	제

공한	것이다.”285	(여성)

“국가가	고용한	이들조차	누구도	급여나	식량	배급을	받지	않는다.”286	(남성)

“묘목원에서	식량	작물을	재배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급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	나도	묘목원에서	일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았다.	묘목원에서	사금도	

채취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한	것이다.	금	판매로	얻은	수익	일부는	묘목원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가졌다.”287	(남성,	2017년)

“광산에서	일했지만	급여는	지급받지	않았다.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금을	훔쳐	팔아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쌀을	샀다.	내가	먹기	위한	채소는	내	마당에서	길렀다.”288	(여성,	2015년)

“직물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렇다고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	매달	보수	대신	강냉이	5킬로그램을	받

았다.	내가	자란	도시에서	일도	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고위	관리들은	직원들을	쉬

게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	고위	관리는	공장직원에게	4천원이나	

5천원을	받았다.	쉬는	날에는	장사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부업을	하곤	했다.	나는	부업으로	국수,	과

일,	채소를	팔았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후	시장에서	되팔았다.”289	(여성)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3일	동안	배정된	직장에	나가지	않으

면,	잡혀갈	수	있다.”290	(남성,	2017년)

“북에서는	출근을	안	하면,	로동단련대를	가야	하는데	정작	배급은	주지	않는	것은	제기할	데가	없다.	

기초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큰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기본도	해주지	않는다.”291	(여성)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

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노동자	급여가	1달러	미만이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남편이	회사에서	불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아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이	또한	

284　 KOR/20/0023.

285　 KOR/20/0021.

286　 KOR/20/0034. 또한 KOR/20/0002, KOR/21/0022, KOR/21/0030, KOR/22/0020.   

287　 KOR/20/0007. 

288　 KOR/20/0006. 

289　 KOR/22/0012. 

290　 KOR/20/0034. 

291　 KOR/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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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은	아니다.”292	(남성)

“부업을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고	단속이	있을	경우	체포되고	구금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었다.	북의	모든	일반	국민은	내가	묘사한	상황에	처해있다.	북	국민	중	엘리트와	국영기업소	

관료들은	보수를	잘	받지만,	일반	국민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293	(남성)	

“북에서	공식	일자리가	없는	이들은	로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문제나	말썽을	피

하기	위해	직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국가가	배정한	일자리에서	빠지기	위해	3만원을	낸	다음,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편이	낫다.	...	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	...	서류상으로만	그	국영기관	소속

이었고,	일을	빠지고	집에	있기	위해	매달	돈을	지불했다.	...	공식	직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록해	뒀다.”294	(남성,	2019년)

“공식	직장이	있으면서도	어부로	일하는	남성이	많았다.	기업소에	이름을	올려	두고	장사를	통해	생

계를	유지하는	여성도	많았다.	대부분	뇌물을	바쳐야	했고,	바치지	않는	경우	로동단련대에	보내졌

다.”295	(남성)

“매일	일하러	나가면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돈을	전혀	벌지도	못한다.”296	(여성)	

“지난	2-3년	동안	이	연구소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혁명수업을	진행했다.	과거에는	일

주일에	한두	번	교육받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후,	혁명수업이	일주

일에	세	번으로	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	적이며,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배웠다.	사

람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을	것을	배웠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지만,	우

리는	직장에서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받는다.	각	수업은	2-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모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듣는	것만	허용되었고	질문은	할	수	없었다.	인민반	위원회	회의와는	

다르다.”297	(여성,	2019년)

ⅲ.  군 징집

“군에서	건설에	동원이	되거나,	농촌지원	등을	할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김정일	방

침을	앞장서	관철하는	일을	한다.”298	(여성)

“규정상으로는	정치학습	이후	수요일,	금요일만	[군사]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다.	특수기동대의	경우	

매일	[군사]훈련을	한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하지	않고	작업만	한다.	******에	가서	작업(노동)하고,	건

292　 KOR/22/0010. 

293　 KOR/22/0009. 

294　 KOR/20/0035.

295　 KOR/21/0030. 

296　 KOR/22/0012. 

297　 KOR/20/0001. 또한 KOR/20/0037.

298　 KOR/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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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짓고	미장하기	등의	일이었다.”299	(남성)

“평양	내	대규모	건설작업은	대부분	군인이	수행했다.”300	(남성)

“순찰대원으로	배치된	후,	다시	남포와	평양의	건설부문에	배치되었다.	한마디로	건설노동자로	일한	

것이다.”301	(남성)

“군에	복무하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1-2년	정도	미루고	싶었다.	하지만	즉시	입대하여	건

설현장에서	일하도록	강요	받았는데,	보통	생각하는	군	복무처럼	느껴지진	않았다.”302	(남성)	

“북에서	도로건설을	담당했던	군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	해당	군단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일

했다.	우리	부대는	평양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평양	내의	도로를	건설했다.	군단	소속	병사	수

는	정확히	모르나,	대략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병사가	소속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는	국가의	

감독	하에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의	건설을	맡았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를	건설했다.	유지

보수	업무도	했다.”303	(남성)

“15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을	많이	목격했다.	...	고속도로	건설	때문

에	415미터에	달하는	터널을	뚫어야	했다.	통과하는	산에	맞게	터널을	뚫는다면	길이는	390미터로	설

정해야	했다.	하지만	관료들이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라고	터널	길이를	415미터로	설정한	것이다.	

이	터널	공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304	(남성)		

“임금은	계속해서	받지	못했다.	...	공식적으로는	급여가	있었지만,	사실상	받지	못했고	그조차도	금액

이	너무	적어서	쓸데가	없었다.”305	(남성)

“의무	군사복무	기간이	끝나고	중위로	승진했다.	월급으로	3천원에서	4천원을	받았다.	월급이	매우	

적다.	1	달러가	5천원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됐기	때문에,	월급은	1달러	미만이었다.”306	(남성,	2016년)

ⅳ.  돌격대

“[도망	갔다가]	잡힌	사람들이	돌격대	돌아가기	싫다고	하면	로동단련대에	보내는	것이다.”307	(여성)

299　 KOR/20/0024.

300　 KOR/16/0068.

301　 KOR/21/0025.

302　 KOR/21/0031. 

303　 KOR/22/0010.

304　 KOR/16/0068. 

305　 KOR/21/0025. 

306　 KOR/22/0010.

307　 KOR/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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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서	일을	못할	지경이라도	소대장이	와서	일터로	나를	끌고	갔다.	일을	하지	않으면	중대장

이	때렸다.”308	(남성,	2015년)

“국가로부터	보수도	무엇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도	직접	가지고	와야	했다.”309	(여성)	

“일에	대한	대가로	배급이나	급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310	(여성,	2016년)	

		

“여단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	절도를	자주	했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았다.”311	(남성)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다면	생존을	위해	음식을	훔쳤다.”312	(여성,	2008년)

“강냉이쌀	150그램	정도를	하루	세	번	줬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루에	강냉이쌀	450그램은	충

분하지	않았다.	가끔은	강냉이쌀	대신	손가락	세	개	만한	감자를	다섯	알	받았는데,	강냉이쌀이나	감

자	둘	중	하나를	받았지	둘	다	받는	일은	없었다.	...	배고파서	두	달	반	후에	도망쳤고	장마당으로	돌아

갔다.”313	(남성,	2015년)	

“생활환경은	형편없었다.	겨울에는	추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이불을	받긴	했지만,	따뜻함을	느끼

기엔	부족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도	선풍기나	조명은	이용하지	못했고,	대신	촛불을	사용

했다.”314	(여성,	2004년)

ⅴ.  작업 동원

“5월부터	묘목을	옮겨	심어야	했다.	이를	끝내야	하는	기한도	있었다.	[또한]	김매기	등	다른	작업도	

해야	했다.	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했다.	매	단계마다	우리를	동원했다.	겨울에는	각	인민반	구성원마다	

퇴비	1톤을	바쳐야	했다.”315	(여성)

“일상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인민반이	‘가구별	동원’을	했다.	아침식사	전에	실시해야	했다.	최근에는	아

파트	건설을	위해	‘가구별	동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	모래를	나르거나,	철도를	청소하거나,	철길에	사

용할	돌을	가지고	왔다.	위험한	일은	아니었지만,	전혀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았

다.	매일마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또	일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316	(여성)

308　 KOR/20/0028.

309　 KOR/20/0021.

310　 KOR/20/0003. 또한 KOR/20/0035, KOR/22/0004.  

311　 KOR/16/0014. 또한 KOR/20/0034, KOR/22/0004(식량 부족 관련).   

312　 KOR/21/0014. 

313　 KOR/20/0028.

314　 KOR/22/0004. 

315　 KOR/16/0019. 

316　 KOR/2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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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서는	한	달에	두세	번	무보수	노동을	해야	했는데,	가끔은	훨씬	자주	했다.	도로건설이나	

밭일을	보통	하루	정도	진행하는	데에	동원되었고,	보수는	없었다.	겨울에는	그런	일이	더	적었다.	인

민반이	나를	동원한	것이다.”317	(남성)	

“녀맹은	누구나	55세	미만이면	가입하는데,	녀맹에서	매일	건설장에	데리고	가서	‘소랭이’에다	건설	

‘몰타’를	매일	아파트	3층으로	날라야	한다.”318	(여성)

“마을	차원에서	처리할	일이	있으면,	마을	대표가	시당	조직에게	지시를	받았다.	마을	대표가	주민	동

원을	위해	각	인민반장에게	과업을	배정했다.	...	그	중	하나가	뽕나무를	키우는	것이었다.	필요한	만큼	

뽕나무를	키우지	못할	경우,	현금을	내서	부족분을	대체해야	했다.	녀맹원들에게	매년	배정된	일이었

다.	뽕나무를	키워서	뽕잎을	따야	한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던	활동이다.	봄과	여름에

는	뽕나무	작업을	20일	동안	해야	했다.”319	(여성)	

“작년	4월에	출산한	아이가	올해	돌	지났는데	그러면	녀맹	생활을	해야	한다.	출생	후	1년	정도는	엄마

가	녀맹	생활을	안	해도	된다.	직장이	없으면	누구나	녀맹	생활을	해야	한다.	임신	당시에도	녀맹	생

활을	안	해도	된다.	아기를	건설장에	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	나가기	싫으면	또	돈을	내야	한다.”320	

(여성)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	가발을	만든다.	모자도	뜬다.	가정주부였다.	녀맹원이었고,	녀맹이	조직하는	

동원사업에	참여해야	했다.	아내는	시간이	남을	때	가발과	모자를	만들었다.”321	(남성)

“윗동네	주민	중에	어렵게	생계를	꾸리는	와중에	계속	인민반이	동원을	해서	자살한	여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알던	여자라,	어머니께	자살했다고	들었다.	자살은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	친척들은	사회생

활이나	직장에서	더	이상	승진을	못한다.”322	(남성)

“인민학교도	노동에	동원되어서	땔감을	해오거나,	모내기	돕기	등을	아무리	어려도	예외	없이	다	시켰

다.”323	(여성)

“청년	뿐	아니라	군인들도	다른	도에서	동원했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2시부터	4시까지	현장에	

동원되어	잔일을	맡았다.”324	(남성)		

“학생들은	김매기	같은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동원되었다.	학생들에게	국가에	기여하는	

317　 KOR/20/0026. 

318　 KOR/20/0011. 

319　 KOR/17/0009. 

320　 KOR/20/0011. 

321　 KOR/20/0007. 

322　 KOR/21/0030. 

323　 KOR/18/0036. 

324　 KOR/2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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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고	했다.	농사철에는	숟가락	들	힘이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	노동을	해야	한다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	중학생일	때는	일	년에	열	번	정도	동원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봄철에	모내기	등을	하

기	위해	약	한	달	간	집을	떠나	농장에	동원되었다.	나는	가지	않았는데,	선생님께	핑계를	댔더니	그냥	

받아들였다.	자녀가	아프다고	부모가	말해주면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참가해야	한

다.”325	(남성)				

ⅵ.  해외노동자

“공식	업무는	주택	건설이었다.	인테리어,	벽돌작업,	미장,	타일작업	등을	했다.	비공식	업무[자유계약	

업무]도	동일했다.	...	건설현장에서	취침했다.	8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한	시간	점심을	먹고,	다시	오

후	10시까지	일한	뒤	잠들었다.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	일했고,	휴무는	일요일	뿐이었다.”326	(남성)	

“하루	12시간	일했다.	***에서	집을	짓고	있었다.	블록과	타일을	깔고	있었다.	기온이	섭씨	50-60도	정

도	되었다.	시멘트도	발랐다.	인도를	포장하기도	했다.	모두	야외작업으로,	매우	힘들었다.	먼지바람과	

높은	습도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	날씨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피부도	망가졌다.”327	(남성)

“노동시간이	매우	길었다.	해	뜨기	전부터	해	지고	나서까지	계속됐다.”328	(남성)

“오전	8시에	일을	시작하고,	하루	15시간에서	16시간	일하며	가끔은	밤새	일한다.	그러나	한	달	뒤	국

가가	설정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한	달	동안	노예로	일하고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329	(남성)	

“우리가	할당량을	채우는지	확인하려고	반장이	따라다녔다.	열	시간	안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두	

시간	정도	더	일해야	했고	그러지	않으면	쉬지	못하게	했다.”330	(남성)

“월급의	80	퍼센트	이상은	국가가	가져갔다.”331	(남성,	2016년)

“내가	마땅히	받을	돈을	지급했다면,	나는	한국에	올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건설측량	전문가

였는데,	장부도	관리했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갔는지	알고	있다.	북	이탈자	중	일부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러시아를	떠났다.	이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	노동자들은	중국,	러시

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몽골에서	일하는데,	급여의	10퍼센트만	지급	받는다.”332	(남성,	2014년)		

325　 KOR/22/0019. 또한 KOR/16/0095 및 KOR/17/0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아동 노동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한다. “북한 아동 강제노동 보고서 Unending Toil: Child Labor within North Korea,” 성통만사, 2018년 1월 23일.    

326　 KOR/21/0057. 

327　 KOR/16/0071. 

328　 KOR/21/0012. 

329　 KOR/21/0026. 

330　 KOR/21/0057. 

331　 KOR/16/0071. 또한 KOR/22/0010.  

332　 KOR/2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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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지만,	내가	한	일에	비해	충분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지고	가기	위해	돈

을	저축하려고	노력했다.”333	(여성,	2020년)

“국가보위성이	[기여금을	더	내라고]	압박을	해서	***에	있는	직장을	떠났다.”334	(남성)	

“이탈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소에서	우리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335	(남성,	2014년)

“잠을	별로	못	잤다.	자유가	없었고,	언제나	통제를	받고	있었다.”336	(여성,	2020년)

“동료들	중에도	스파이가	있고,	이들은	국가보위성	관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슨	행동을	하거나	동료	

노동자들과	말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한다.”337	(남성,	2017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다.”338	(남성)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라디오를	듣거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위성	관리

들이	엄격하게	통제했다.”339	(남성,	2016년)

“나는	컨테이너에서	살았다.	길이는	5미터	정도	되었고,	여덟	명이	함께	살았다.”340	(남성)

“가로세로	약	4미터와	5미터인	방에서	여섯	명	내지	일곱	명이	함께	살았다.”341	(남성,	2016년)

“피로	때문에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러시아	회사가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에	직원이	사망하지	않도록	휴식을	주라고	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기업소는	말을	듣지	않았다.	나도	사고를	많이	목격했다.”342	(남성,	2014년)

“나는	정기적으로	수면제와	진통제를	먹었다.	...	약을	사다	보니	돈도	없어졌다.	약	없이는	살	수	없었

다.	일을	하기	위해	몸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저축은	아예	불가능했다.”343	(남성,	2016년)

333　 KOR/22/0021. 

334　 KOR/22/0018. 또한 KOR/22/0011, KOR/22/0015.   

335　 KOR/20/0042. 

336　 KOR/22/0021. 

337　 KOR/22/0011. 

338　 KOR/16/0068. 

339　 KOR/16/0071. 

340　 KOR/16/0068. 

341　 KOR/16/0071. 또한 KOR/22/0011. 

342　 KOR/20/0042. 또한 KOR/21/0012.  

343　 KOR/16/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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